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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감사 사례집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20개 市에서 

감사한 사례로, 주로 지적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담당 공무원 등과 

공유하여 동일한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작되었으며,

※  개별 사례들은 단지마다 사실관계의 차이, 위반당시 법령 적용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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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 현황

감사 목적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비리를 제거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오래 거주하는 주거문화 

조성

감사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8조(감사 

요청)

감사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분의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가 감사를 요청한 단지에 대한 민원

감사와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로 구분하여 상·하반기 실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건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주의사항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3조 (감사계획 수립)에 

의거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진행함.

  민원인이 직접 경기도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으로 민원접수를 하여 각 시군에서 검토 후 

경기도로 제출 및 요청을 하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 현장에 나가는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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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절차도

감사 요구

 입주민 30%이상 → 시·군

감사 신청(선정)

  민원 : 상·하반기 수요조사

  - 감사 신청(시·군→도) 및 단지 선정(도)

※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무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2019.7.1. 사무위임)

  기획 : 취약분야 및 단지 선정(도, 시·군)

예비 조사

 감사자료 파악·분석

 감사분야별 위원 선정

감사일정 통보

  도 → 시·군 → 해당 단지

본 감사

 현지감사(5일 내외)

 민간전문가 + 공무원

감사결과 심의위원회(’18년~)

  위원장(공동주택과장)이 매 회의 시 공동주택

관리감사단 중 지정

행정조치 및 결과보고

 행정조치 : 시·군 → 단지

 결과보고 : 시·군 → 도

감사결과 통보

  도 → 시·군 → 해당 단지

   (소명의견 : 단지 → 시·군 → 도)

감사반 구성(민간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민-관 협업’ 감사 추진)

예산 · 회계 공사 · 용역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업체 운영 등

공무원, 회계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기술사,

노무사 등
공무원, 변호사 등 공무원, 변호사 등

 · 장부 및 통장확인

 · 관리비 등 부과

 · 사용료 과다징수

 · 잡수입 처리

 · 장기수선충당금 등

 · 계약 및 사업자 선정

 · 무자격업자 시공

 · 부실시공

 · 불필요한 공사시공 등

 · 운영 부적정

 · 의결의 적정성

 · 회의록(자료) 공개

 · 선관위 운영 등

 · 관리기구, 조직

 · 등록요건 유지

 · 자격증 대여

 · 자료보관 및 공개

 · 장기수선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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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감사 방역수칙

감사장 환경 및 인원

  감사장 설치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도서관, 노인정 등

※ 통상적 환경 : 환기 가능하고, 투명 칸막이 설치 가능한 책상과 의자 비치

  감사장 참석인원 : 총 5~8명(공무원 2~3인, 감사위원 3~5명)

감사 방역수칙

  적용 지침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회의-대면회의)

  공동주택 감사 방역수칙

   - 감사기간 중 참석자 주기적(일 2회) 체온 측정 및 유증상자 확인

   - 감사장 내 손소독제 비치, 1시간마다 환기 실시

   - 감사 참석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최소 1m 이상 간격 확보) 

   - 감사장 책상에 투명 칸막이 설치(권장)

   - 감사장 내 외부인원 출입 제한(수감자 제외)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대면회의) 주요내용>

·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유증상자 또는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 존재 시 회의 참석 금지

· 개최자 등은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 회의 참석 자제

· 회의실 내 손소독제 비치 및 1시간마다 휴식시간 및 환기 실시

· 회의참석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공간 협소한 경우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체온측정 및 손소독제 비치 2m 이상 간격 유지 및 투명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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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관리 감사 항목

01.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분 감사항목 관련규정 확인서류

입주자

대표회의

- 구성 등

  · 선거구 구획 적정 여부

법 제14조

영 제11조

관리규약

(동별 대표자의 선출)

관리규약

- 구성·변경 신고

  ·  30일 이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 

제출 여부 

법 제19조

영 제21조

규칙 제6조

문서철

- 운영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개최 및 소집절차 적정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심의안건, 의결사항, 재심의 안건 등 처리 적정 

여부

  · 안건 공개, 회의결과 등 적정 여부 

  ·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적정 여부

법 제14조제6항

영 제14조

관리규약

(회의개최, 

회의소집절차, 

안건제안, 의결사항, 

의결방법, 재심의, 

회의록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서류, 

회의록, 

공고문 등

- 운영경비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한도 

준수 여부, 공개 여부

  · 타 계정으로 운영경비 사용 여부

영 제19조제1항제6호

관리규약

(운영경비)

관리규약,

전표철,

재무제표

선거관리

위원회

- 위원 위촉 및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적정 여부

    (구성인원 적정여부, 공개모집 및위촉 적정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및 자격의 적정 여부

법 제15조

영 제15조

관리규약

(위원 위촉 및 구성 등)

관리규약,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선거관리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자격, 범죄경력 조회) 확인 

여부

  · 선출공고 등 절차 적정 여부

법 제16조

영 제17조

관리규약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후보 등록서류,

문서철

- 운영

  ·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공개 여부

  ·  위원회 업무 적정 여부, 해촉 절차 준수 여부 및 

사퇴서 신고 적기 수리 여부 등

관리규약

(임기 및 자격상실, 

업무, 운영 등)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투표관련 서류,

공고문, 관리규약

- 운영경비

  ·  관리규약의 규정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한도 준수 여부

관리규약(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관리규약, 전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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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리주체

구분 감사항목 관련규정 확인서류

관리사무

소장

직인 사용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시 신고한 업무직인 사용 

여부

- 예금 통장에 신고 된 업무직인 사용 여부

법 제64조제5항

영 제23조제7항

관리규약

(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각종 계약서,

통장

보증설정
- 보증설정 의무자에 대한 보증 설정 여부

- 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설정 여부 

법 제64조

영 제70조

관리규약(보증설정)

보증서,

관리규약

관리업무의 

인계
-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의 적법성 

법 제13조

영 제10조
인계·인수서류

관리업무 

공개

-  관리현황,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사업자선정, 회계

서류, 계약서, 회의록 등 공개 여부

법 제14조제8항

법 제23조제4항

법 제27조제2항

법 제28조

영 제23조제6항, 

제8항

지침 제11조

관리규약

공고문,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관리규약,

관리비부과명세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

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 시행 여부

  ·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점검 여부

  · 소방, 전기 등 각종 안전점검 실시 및 관리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실시, 보험 가입 여부

  · 적임자의 점검 여부

  ·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법 제32조

법 제33조

영 제33조

규칙 제11조

안전관리계획서

(각종 점검일지

포함),

교육 이수증,

자격증 여부

03. 하자보수

구분 감사항목 관련규정 확인서류

하자보수 

청구 및 

보수

- 하자보수 청구 및 보수 여부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였는지 

여부

법 제25조, 제36조 

영 제25조, 제36조, 

제38조

문서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검토 관련 서류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및 

신고 여부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용도 적정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불가)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따른 신고 여부 및 적정성

- 하자보수업체 선정 시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여부

법 제38조 

영 제43조 

규칙 제18조

2 공동주택관리 감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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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구분 감사항목 관련규정 확인서류

관리비

부과 징수 

및 공개

-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적정 부과 여부

-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지 여부

-  관리비 계좌로 수납 및 체납관리비 관리 업무 적정 

여부

-  관리비 등의 부과·사용 내역 공개(공동 주택관리정보

시스템) 여부

법 제23조

법 제27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영 제26조제1항

회계처리기준

관리규약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회계장부,

재무제표,

예산서, 결산서,

회의록,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관리규약,

관리비부과명세서

관리비

-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구분 여부

-  관리비 부과 시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관리규약에 

부합 여부

- 관리비 부과차액 발생한 경우 처리 여부

- 집행 시 적정 증비서류 수취 여부

- 비용 집행의 적정성

법 제90조제3항

관리규약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회계처리기준
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회계전표(증빙철),

검침대장,

관리비부과명세서,

관리규약
사용료

- 사용료 부과차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내역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출석수당 

등) 지급 적정성

-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부과 적정성(전기료 계약 

방식으로 부과하는지, 검침대장 확인 후 검침대로 

부과하는지, 검침이상 시 조치 여부)

- 공동사용료의 경우 관리규약 부과방법과 부합 여부

관리규약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

잡수입 

사용 

-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보관 여부

-  잡수입의 용도는 관리규약에 정한 용도에 적합한지 

(장기수선공사 등 장충금 용도 또는 관리비등 용도 

등으로 부당 집행 여부)

- 잡수입의 사용절차 등 준수 여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급근거 및 

정산내역

- 입주자등에게 공개 여부

법 제27조

영 제19조제18호

관리규약

(잡수입의 집행 및 회

계처리)

전표철,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내역

(사업계획서 등),

입주자대표회의록,

잉여금처분계산서,

관리규약

잡수입 

결산

-  기여 주체별 잡수입 사용 후 잔액의 결산 방법 

적정 여부(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비 차감금액 

등 적정성)

관리규약

(잡수입의 집행 및 회

계처리)

결산서, 

입주자대표회의록,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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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회계관리

구분 감사항목 관련규정 확인서류

예산·

결산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및 승인, 변경 승인 여부

-  매 회계연도 결산 후 2월내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승인 여부

-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여부

-  매분기 말일 기준 세입·세출결산서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및 공시 여부

영 제26조

회계처리기준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사업계획 및 예산서,

결산서(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세입·세출결산서,

입주자대표회의록

회계처리

- 47개 표준 계정항목에 맞게 사용여부

   [ 특히, 수선유지비(수선충당금)와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사용, 관리 외 수익을 관리비용 및 사용료 등

으로 대체 부과 여부 등]

-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 

- 적격증빙 수취 여부 및 이상 증빙의 진위 확인

법 제27조

영 제27조

회계처리기준

전표철,

지출결의서,

내부결재,

재무제표,

회계장부,

입주자대표회의록,

관리비부과명세서

회계감사
-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 여부

- 회계감사 실시 여부

법 제26조

영 제27조

재무제표,

입주자대표회의록,

감사보고서

06.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분 감사항목 관련규정 확인서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요건

-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단체 여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의 겸직금지 위반 여부

관리규약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리규약,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

지원신청서

비용지원

절차 및 

용도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여부

-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 여부

관리규약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방법)

입주자대표회의록,

내부결재 서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계획서, 

결산서, 사용내역)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한도

- 관리규약에서 정한 지원한도 범위 내 지원 여부 

관리규약

(소요비용의 지원)

관리규약

정산 및 

입주자등

공개

- 정산 및 입주자등에게 공개 여부

입주자대표회의록,

관리비부과명세서,

공고문

2 공동주택관리 감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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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관리규약

구분 감사항목 관련규정 확인서류

관리규약 

개정

- 개정 절차 적정 이행 여부

- 주민 동의서 유효 여부

-  개정 내용에 대해 입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안서(3단 비교) 제시 여부

-  유효(효력발생)한 관리규약을 적용하여 관리업무를 

하는지 여부

법 제18조제3항

영 제20조제5항

관리규약

(규약의 개정)

동의서,

관리규약 비교표,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신고 - 30일 이내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서 제출 여부

법 제19조

영 제21조

규칙 제6조

문서철,

관리규약

08. 자료의 공개·보관

구분 감사항목 관련규정 확인서류

공개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공개 여부

-  공동주택단지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납부 공개 여부

   · 다음 달 말일까지

- 회계감사결과 보고 또는 공개 여부

   · 감사결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계약서 공개 여부(수의계약포함)

   ·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입찰 선정결과 공개 여부(수의계약포함)

   ·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법 제14조제8항

법 제23조제4항

법 제26조제3항

법 제28조

영 제23조제8항

지침 제11조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공고문철,

계약서철,

입주자대표회의록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공개

-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5년간 보관 여부
법 제27조 회계서류 일체

설계

도서의

보관 등

-   계약(전력수급,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유지보수, 

보일러세관 등)관련 서류보관 여부

-  설계도서 등(설계도서, 장비, 안전점검결과보고서, 

감리보고서,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서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여부)

법 제31조

영 제32조

규칙 제10조

설계도서 등,

계약서철,

장비이력관리철,

점검결과보고서,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공사·

용역 등 

관련 자료의 

보관

-  영구 보존(규약 및 제규정,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의 명세,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  최소 5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보존 

기간의 보관 여부

관리규약

(자료의 종류 및 열람

방법 등)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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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구분 감사항목 관련규정 확인서류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조정

- 장기수선계획 수립 적정성

-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 여부

- 조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여부

-  3년이 경과하기 전 조정 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 

여부

법 제29조

영 제30조

규칙 제7조

별표1

장기수선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록,

장기수선계획 

검토 관련 서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집행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정성

- 장기수선충당금 별도계좌 예치 관리여부

-  관리사무소장 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 

복수 등록 여부

법 제30조

영 제23조제7항,

제31조

규칙 제9조 별표1

장기수선계획서,

관리비부과명세서,

통장,

관리규약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적립 현황 공개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성

   ·  예비비, 수선유지비, 타 충당금, 잡수입 등과 구분 

사용 여부

   · 외상 공사 여부 등

법 제30조

영 제31조

관리규약

(장기수선충당금의 집

행 및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록,

회계 장부

장기수선

공사

입찰 및

계약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였는지 여부

   · 입찰방법, 공고 방법 시기 및 내용

   · 참가자격 제한 등

-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준수 여부,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절차 이행 여부 등

법 제25조

영 제25조

지침 제22조~제29조

공고문,

입찰관련 서류

-  입찰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 여부

- 계약의무 불이행 시 귀속 처리 여부

지침 제31조

입찰관련 서류,

계약서, 

입주자대표회의록

10. 행위허가·신고

구분 감사항목 관련규정 확인서류

행위

허가·신고
- 대상 공사의 행위허가·신고 여부

법 제35조

영 제35조 별표3

규칙 제15조

문서철,

입주자대표회의록,

계약서

2 공동주택관리 감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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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구분 감사항목 관련규정 확인서류

사업 결정

(입찰공고

전)

-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의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여부

-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계약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여부

- 장기수선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법 제25조

영 제25조 

지침 제4조

지침 제7조 별표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서류, 

회의록,

장기수선계획서

입찰공고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고 여부

-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 공고내용의 적정성

   · 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여부

   · 적격심사 평가표의 적정성 여부

지침

제14조~제16조 제22

조~제24조

입주자대표회의록,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공고문

현장

설명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지침

제15조, 제23조

현장설명회 관련 

서류

입찰 및 

개찰,

낙찰자 

선정

-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준수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입찰의 성립 여부

   ·  일반경쟁·지명경쟁은 2인, 제한경쟁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제출서류 적정 여부

   · 사업 종류별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 업체

※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등록증 필요

   ·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등

- 입찰서 개찰 

   ·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 등 

- 입찰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낙찰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공개 여부

   ·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적정 평가 여부

   ·  평가항목 중 변경할 수 없는 항목(입찰가격배점, 

공사업체 선정 시 지원서비스능력 배점)에 대하여 

변경 여부

   ·  평가항목 임의 변경으로 인하여 낙찰자가 변경되는 

경우 중점

   ·  회의록 작성 보관 여부

-  공사 및 용역의 입찰가격 상한액(잡수입의 경우 

하한)을 정한 경우 절차 이행 여부

   ·  입찰 상한액을 정한 경우 상한액 이상으로 투찰

하는 등 입찰 담합

지침 제8조

지침 제31조

지침 제5조

지침

제19조, 제27조

지침 제9조

지침 제10조

지침 제11조

지침 제24조제5항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출서류,

적격심사평가표,

회의록,

공고문철,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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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개찰, 

낙찰자 

선정

- 입찰의 무효 여부

   ·  공고문에 현장설명회 참가자로 제한한 경우 현장

설명회 미 참가자 입찰

   ·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 마감시한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산출내역, 인감증명, 증권 

등 포함)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여부

   ·  적격심사제 제출서류(‘16.12.30.시행 지침 경우 

유효한 행정처분 확인서만 해당) 제출 여부

   ·  유효한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제출 여부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총계금액의 일치 

여부 등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100분의 5 이상)

지침 제6조 

별표3

입찰서

제출서류

계약

-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체결하였는지 여부

   ·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용역 계약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여부

- 계약이행보증금 징수 여부

-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절차 적정 여부

   ·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한 경우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의 변경 여부

   ·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2인 이상 견적서 확인 

여부 등

   ·  동일한 목적의 공사(용역)을 시기나 물량을 나누어 

수의계약

   ·  본 공사 계약 후 불필요한 추가공사 계약

  ※  최저가 입찰업체의 손실 보전 목적으로 내역 

적 정성 검토도 없이 불필요한 추가공사 계약 

지침 제21조, 제29조,

제31조,

제4조제3항 별표2

계약서,

계약이행보증서,

입주자대표회의록

재계약

(공사

제외)

-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

하였는지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여부

지침 제4조

별표2 제9호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록,

이의신청 관련 서류,

계약서

공사·

용역 등 

감독 

- 설계도서 보관, 시설물교체 보수 이력 관리

- 계약조건 및 계약내용 준수 여부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

- 공사·용역 감독의 적정성 여부

- 공사 관련 서류 징구 및 보관 여부

법 제31조

법 제64조

지침 제32조

관리규약

(관리주체의 업무)

계약서,

입찰공고,

산출내역서,

작업일보, 정산서

하자보증증권

2 공동주택관리 감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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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 결격사유 미확인(1)

경기도 공동주택과, 의왕시 건축과, 시흥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제5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12월 8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 중 1명이 

배우자와 각각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후보자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두 명 모두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후보자에 대해서만 결격 여부를 확인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였음.

  의왕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1월 제11기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의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후보등록서류(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관리비등의 완납증명서 등)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 또한, 2020년 3월 제12기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 4명에 대하여 소유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음.

  시흥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1월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

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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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출 결격사유 미확인(2)

구리시 건축과, 평택시 주택과, 하남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제5항

  구리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후보자 중 1명이 공동소유로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였음.

  평택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4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 4명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

조회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대표자 후보자 중 1명이 후보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중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는데 있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였음.

  하남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 1명이 위임을 받은 후보자로 위임자(배우자, 父, 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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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

부천시 공동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③  동별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제4항

  부천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12기 보궐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 6명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선거를 

진행하였음.

  남양주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4월 제7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출 공고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아래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공고하였음.

   1.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2. 임기만료 전 사퇴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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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19조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영 제12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출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10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 관한 특례(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49조 선거권은 동별 대표자에 한하며, 

선거기간은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정한다.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제2항, 「선거관리규정」 제49조(선거권 및 선거기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동별 대표자에 한하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주자등이 

직접 선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여 회장, 감사를 선출하였음.

관련 규정



30  2021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 관리규약」 제25조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 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30조

② 관리주체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25조(회의소집절차)제1항, 제30조(회의록)제2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주체는 2018년 7월~2020년 6월까지 총 28회 회의를 개최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으며, 게시판 공개 시 총 8회 회의 

개최 5일전의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관리주체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게시판 공개 시 

총 4회 3일 이상 지연하여 공개하였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주체는 2018년 7월~2020년 6월까지 총 31회 회의를 개최

하면서 회의 개최(9회), 회의 결과(11회), 회의록(5회)을 게시판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주체는 2018년 7월~2020년 6월까지 총 27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홈페이지에 총 14회, 게시판에 총 3회 회의 개최 5일전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31

제
Ⅱ

장
경

기
도

 공
동

주
택

관
리

감
사

 사
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2) 

경기도 공동주택과, 평택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29조

①  10인 이상 입주자 등, 관리사무소장,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되면 별지 제7-1호 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 

③  제2항의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관리규약」 제29조(재심의)제1항, 제3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3.23.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2021.3.29.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2021.4.5. 입주자등 10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1.3.23. 의결한 옥상 방수공사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즉시 효력 정지하여야 하는데도 이후 2021.4.16.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입찰 업무를 진행하였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1.22.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해당 

의결사항에 대하여 2021.2.22. 입주자등 10인이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에 대한 의결사항을 즉시 효력 정지하여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21.2.26.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에 대하여 공고하였음.

  평택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3월 입주자등 11명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 의결한 

미화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건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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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3) 

경기도 공동주택과, 군포시 건축과

「관리규약」 제19조

④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관리규약」 제20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절차의 진행 및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관리규약」 제24조

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제4항,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제6항, 제24조(회의방청)

제1항, 제2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12.21. 입주자대표회의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안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인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여야 

하는데도, 이사가 아닌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였음.

  군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9년 이전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

규약에 따른 회의방청을 위한 방청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회의 방청을 허용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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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부적정 

성남시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3항,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아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 되었는데도 최다 의결한 내용대로 안건을 의결 처리하였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부적정 내역]

회의일 안건 의결 수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 미달 의결사항

2020.7.20. ATS 교체 건

적격심사제 4 

최저입찰제 5 

기권 3

7명 -2명 최저입찰제의결

2020.6.16.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건

찬성 5

반대 4
7명 -2명 찬성의결

2020.4.21.
장기수선계획 

조정 건

업체의뢰 7

자체수립 3
8명 -1명 업체의뢰의결

  화성시 ○아파트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원 8명중 5명이 선출되어 3분의 2 미만 선출로 정원 

8명의 과반수인 5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도, 2020.6.19.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시 

동별 대표자 중 3명만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 미달(과반수 미만)임에도 상정된 안건을 의결

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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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부적정

안양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25조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25조(회의소집절차)제1항

  안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 7월~2020년 6월까지 모든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소집 시 동별 대표자 서면 통지문 및 게시판 공고문에 통지일 및 공고일을 명시

하지 않아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소집에 관한 통지 및 공개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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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미 이수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윤리교육

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항, 제6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도, 

제11기(임기 2018.9.1.~2020.8.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명 모두 2018년~2020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2기(임기 2020.9.1.~2022.8.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

명중 4명은 2020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5기(임기 2019.9.1.~2021.8.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7명의 동별 

대표자가 2019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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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30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

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제8항, 「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제1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관리규약 별지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1월~6월 총 7회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내용을 누락하고, 

1월 정기회의에는 5호 안건에 대한 표결내용을 누락하여 작성하였음.

  고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20년 5월 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해당 회의록을 관리주체에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

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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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

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30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 제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제8항, 「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제1항, 제2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제30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회의결과만 게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2020년 4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의결과를 관리주체가 직접 작성하면서 회의록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여 공개하였음.

  의왕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7년 1월, 2월, 3월 정기회의, 3월 임시회의, 

10월, 11월, 12월, 2018년 2월, 3월 입주자대표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2017년 7월, 8월, 9월, 2018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의결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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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수행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③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제3항, 제4항

  ○○아파트 5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임기(2016.9.5.~2018.9.4.) 내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6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2019년 

6월, 2019년 8월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11기(임기 2016.7.1.~2018.6.30.), 12기(임기 2018.7.1.~2020.6.30.)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임기 내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10기(임기 2016.6.1.~2018.5.31.), 11기(임기 2018.6.1.~2020.5.31.)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임기 내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12기(임기 2016.8.1.~2018.7.31.), 13기(임기 2018.8.1.~2020.7.31.)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임기 내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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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수행 부적정(2)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조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

회의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예금 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67호) 제12조(장부의 마감)제2항, 제28조(지출에 

대한 감사)

  ○○아파트 5기(임기 2016.9.5.~2018.9.4.), 6기(임기 2018.9.5.~2020.9.4.) 입주자대표

회의 감사는 임기 내 분기별 지출에 관한 증빙서 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11기(임기 2016.7.1.~2018.6.30.), 12기(임기 2018.7.1.~2020.6.30.)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임기 내 분기별 지출에 관한 증빙서 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15기(임기 2019.4.9.~2019.12.31.), 16기(임기 2020.1.1.~2021.12.31.)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임기 내 분기별 지출에 관한 증빙서 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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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규정 위반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31조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포함)는 제42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생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관리규약」 제31조(겸임금지)제2항

  ○○아파트 4기 동별 대표자 □□(임기 2017.9.1.~2019.8.31.)의 배우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생단체인 경로당 회장(임기 2018.3.26.~2022.3.25.)의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배우자가 자생단체 임원을 겸임하였음.

    또한, 5기 동별 대표자 △△(임기 2019.9.1.~2021.8.31.)의 배우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생단체인 여성 봉사회 회장으로 2020.1.21.부터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배우자가 

자생단체 임원을 겸임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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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광명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32조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연간 〇〇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 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제7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다. 회의 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교통비

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전문가 자문비용

「관리규약」 제32조

②  제1항 제6호 각 목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지출증빙 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매월 직책수당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

내역, 회의출석수당의 지급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제1항, 제2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규정되지 않은 경조사 

화환비용으로 총 3건(’17년 7월 관리직원 ○ 형님상 근조 화환, ’17년 9월 관리소장 모친상 근조 

화환, ’18년 2월 동대표 ○ 모친상 근조화환) 300,00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집행

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제32조 제1항 비용에 대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하는데도 관리비 고지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매월 사용한 내역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체한 총 금액만 명시하여 

배부하였음.

  광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규정되지 않은 

관리사무소 직원 회의 준비 시 석식대(2018년 4만원, 2019년 187,700원, 2020년 165,850원)

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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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2)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32조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연간 〇〇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 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제7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다. 회의 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교통비

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전문가 자문비용

「관리규약」 제32조

②  제1항 제6호 각 목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지출증빙 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매월 직책수당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

내역, 회의출석수당의 지급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제1항, 제2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규정되지 않은 

출석수당 150만원(2018년 12월, 2019년 2월), 동대표 선물비 110만원(2020년 1월), 회의일자가 

아닌 날 식대 158천원(2019년 2월), 관리직원 식대 117천원(2019년 8월) 총 4건 2,875,00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32조 제1항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사용목적, 참석대상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지출증빙 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주체는 별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고,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총무)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

만을 기재하고 실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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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3)

경기도 공동주택과, 하남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32조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연간 〇〇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 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제7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다. 회의 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교통비

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전문가 자문비용

②  제1항 제6호 각 목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지출증빙 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매월 직책수당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

내역, 회의출석수당의 지급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제1항, 제2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9.9.27. 입주자대표회의를 하였으나 2019.10.1. 

회의 시 식대를 관리규약과 다르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32조 제1항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사용목적, 참석대상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지출 증빙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

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사용내역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하는데도 총 금액만을 

기재하여 배부하였음.

  하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규정되지 않은 추석 

직원선물비(17년 9월 264천원), 제초작업시 격려금(17년 12월 40만원), 관리·경비·미화직원 

포상금(145천원)을 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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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4)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32조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연간 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20만원(출석수당 포함)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제1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장 직책수당 

매월 20만원에 출석수당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장은 출석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2018년 7월~2020년 6월 임시회의 개최에 따른 출석수당(11회 × 5만원, 총 55만원)을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지급하여 회의 출석수당을 관리규약과 다르게 집행하였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제32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8조 제5호 가목, 제9조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비는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교육 참가 및 교육비 납부에 대한 적격증빙 없이 회장과 총무이사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음.

    또한, 관리규약 제32조 제1항 제6호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운영 활동비는 매월 30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 월 3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2019년 12월 관리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회식비(노래연습장) 52,000원을 집행하였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2020년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규정되지 

않은 우수사원 상품권 30만원, 윷놀이 상품 등 79,540원, 동대표·직원 워크숍 247,000원, 

포상비 442,700원, 척사대회비 434,940원, 화환 20만원을 관리규약과 다르게 집행하고, 

회의 시 식대에 대하여 회의 일이 아닌 날에 총 2회 233,400원을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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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5)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32조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연간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 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제7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다. 회의 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교통비

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전문가 자문비용

「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제1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규약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연간 2,500만원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2018년 3,800,000원, 2019년 2,170,080원, 

2020년 580,000원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예산 금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020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규정되지 않은 관리소 

직원 회식비용, 시무식 간식비용, 입주자대표회장 명함, 노인정 간식비용, 동대표 회장 접대비로 

총 463,70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규정되지 않은 경로당 중복일 지원비, 

회식비(2018년 722,000원), 명절 선물비, 경로당 어버이날 행사지원비, 회식 및 송년 식사비

(2019년 765,000원), 경로당 총회 과일 찬조비(2020년 47,000원)로 총 1,534,00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규정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 명함 

인쇄비(2019년 20,000원), 동별 대표자 출석수당 송금수수료(2018년~2020년 총 23회 

27,000원)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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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6)

오산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32조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연간 8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20만원이하

4. 감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 5만원 이하

5. 이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

5의2. 공동체 활성화 이사 직책수당 : 매월 3만원 이하

「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제1항

  오산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20년~2021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아래와 같이 관리규약과 다르게 집행하였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부적정 집행 내역]

년 월 내 역 관리규약 집행 내역

2020

6월

입주자대표회장 직책수당

회의출석수당(회장)

회의출석수당(감사)

매월 20만원 이하

1회당 5만원

1회당 5만원

30만원 

1회당 10만원 

1회당 10만원 

7월

입주자대표회장 직책수당

회의출석수당(회장)

회의출석수당(감사)

매월 20만원 이하

1회당 5만원

1회당 5만원

30만원 

1회당 10만원 

1회당 10만원 

8월

입주자대표회장 직책수당

회의출석수당(회장)

회의출석수당(감사)

매월 20만원 이하

1회당 5만원

1회당 5만원

30만원 

1회당 10만원 

1회당 10만원 

9월

입주자대표회장 직책수당

회의출석수당(회장)

회의출석수당(감사)

매월 20만원 이하

1회당 5만원

1회당 5만원

30만원 

1회당 10만원 

1회당 10만원 

10월

입주자대표회장 직책수당

회의출석수당(회장)

회의출석수당(감사)

매월 20만원 이하

1회당 5만원

1회당 5만원

30만원 

1회당 10만원 

1회당 10만원 

11월

입주자대표회장 직책수당

회의출석수당(회장)

회의출석수당(감사)

매월 20만원 이하

1회당 5만원

1회당 5만원

30만원 

1회당 10만원 

1회당 10만원 

12월

입주자대표회장 직책수당

회의출석수당(회장)

회의출석수당(감사)

매월 20만원 이하

1회당 5만원

1회당 5만원

30만원 

1회당 10만원 

1회당 10만원 

2021
1월 입주자대표회장 직책수당 매월 20만원 이하 25만원

2월 입주자대표회장 직책수당 매월 20만원 이하 25만원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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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7)

파주시 주택과, 용인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32조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연간 ○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다. 회의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제1항

  파주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아래와 

같이 관리규약과 다르게 집행하였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부적정 집행 내역]

전표일자 지출 내역 지출금액(원) 비고

17.9.29. 북카페 공사 후 봉사자 식대 132,000

17.10.10. 북카페 개관 간담회 식대 35,000

17.10.31.

북카페 관련 간담회 식대 243,000

북카페 공사 후 간담회 식대 및 다과 122,000

북카페 오픈 준비 작업 후 식대 74,000

17.11.30. 네트워크 포럼 후 식대 196,000

17.12.29. 제설작업 직원 간식비 50,500

  용인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아래와 같이 관리

규약과 다르게 집행하였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부적정 집행 내역]

지출 내역 지출금액(원) 비고

○월 입주자대표회의 식대 47,790 술 구입

○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식대 154,000 회의 개최일과 상이

○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식대 80,700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축의금 80,000

동대표 다과회 16,000

대표회의 워크샵 139,000

업무격려(상품권 10만원권, 6매) 600,000

우수 경로당 선정 축하 화분 49,700

노인정 떡 3박스 주문 120,000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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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34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6조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선관위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위원명단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제2항, 「선거관리규정」 제6조(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제2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15기 선거관리위원 임기만료(2021.4.2.) 60일전까지 차기 

선거관리위원 구성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동주택

선관위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공고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입주자대표회장은 제16기 선거관리위원 구성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야 하는데도 2021.3.16.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공고하였으며, 2021.3.2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당선자 공고를 선거관리위원장이 하여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공고하였음.

  시흥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임기만료(2020.1.9.)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9.12.13. 기간을 경과하여 공고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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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구성 부적정(2) 

파주시 주택과, 시흥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파주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8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시 

신청자격을 “선거관리위원 위촉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이 당 아파트로 

되어 있는 입주자등”으로 명시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추가로 제한을 하여 선출

하였음.

  시흥시 ○아파트 2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임기 2018.1.10. ~2020.1.9.) 

구성 시 위원 신청자 전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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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3)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34조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관리규약」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제1항, 제2항, 제3항

  ○○아파트 7기 선거관리위원장은 8기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만료일

(2020.9.30.) 60일 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임기만료 20일 전인 2020.9.10. 

1회 긴급 선출공고를 하였고,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1회 공고 후 신청자가 1인만 신청하여 정원 4명에 이르지 못하였는데도 추가 공고 없이 

7기 선거관리위원 2명과 신청자 1명을 포함 3명으로 선거관리위원 구성을 공고 하였으며, 7기 

선거관리위원 2명중 1명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관리위원에 포함하여 구성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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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관리규약」 제34조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관리규약」 제35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제4항, 「관리규약」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제7항,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제1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4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20년 11월~2020년 12월 총 4회의 회의 시 선거관리위원 2명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정원 

4명의 과반수인 3명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진행하여 안건을 의결

하였음.

  파주시 ○아파트 8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20.4.9.~’22.4.8.) 시작 이전인 2020.3.10.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및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에 

대해 의결하고, 2020.4.1.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임기 시작 이전에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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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2)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20조

①  영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이때 전임 임기 중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해당 임기중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임기 중에 한 행위로 본다.

②  동별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 대상자에게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 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선거

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20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제1항, 제2항, 제8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19.12.3. 입주자등으로부터 동별대표자 5인에 대하여 ‘관리

업무 방해와 동별대표자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방해하여 입주민등의 피해가 가중’ 되는 사유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로 

해임을 요청받아, ’19.12.4. 동일 사유로 해임요청 대상자에게 소명을 요청한 후 ’19.12.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및 동별대표자 해임신청에 관한 세부내용 공고 시 당초 입주자등이 

해임 요청한 사유 내용과 다르게 표기하여 ’19.12.17. 해임투표를 실시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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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3)

광명시 주택과, 평택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관리규약」 제34조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제4항, 「관리규약」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제1항, 제7항

  광명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하여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게 하였음.

  평택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의 정원이 6명으로, 의사 결정 시 구성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2명~3명의 선거관리위원이 회의를 진행하여 의사를 

결정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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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4)

화성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관리규약」 제34조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관리규약」 제20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제1항, 제2항, 제8항

  화성시 ○아파트 2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2018.10.1.~2020.9.30.까지로 임기 시작 전 

2018.9.20.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3차 공개모집 공고 후 4명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나, 

해당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으로 최소 구성 인원인 5명에 미달하였는데도, 2019.2.1. 선거관리

위원 1명이 추가 구성될 때까지 4명의 선거관리위원만으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

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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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5)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37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촉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①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는 투표소 설치 및 공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6조(개표소 설치)

①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개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장소 공고 시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37조(운영)제1항, 제2항, 「선거관리규정」 제20조(투표소 설치)제1항, 제36조(개표소 

설치)제1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9월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일을 

9.26.~9.29.로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제36조에 따라 선거일 전 3일까지 

투표장소 공고 시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9.17. 투표소 공고 시 개표소 공고를 하지 

않고, 9.28. 지연 공고하였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촉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해야 함에도, 

2020.10.14.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시 연장자가 아닌 

선거관리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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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집행 부적정(1)

시흥시 주택과, 군포시 건축과

「관리규약」 제38조

영 제15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비는 연간 ○만원 이하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

1의2. 투·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당 ○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회의 및 투·개표에 소요되는 식대와 간식

5.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규약」 제38조(운영비)

  시흥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투표참여 촉진비와, 

투표감독관 수당·식대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로 집행하였음.

  군포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연간 

120만원 이하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20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총 2,177,080원을 집행하여 관리규약에 규정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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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집행 부적정(2)

경기도 공동주택과, 의왕시 건축과, 의정부시 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38조

영 제15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비는 연간 ○만원 이하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

1의2. 투·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당 ○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회의 및 투·개표에 소요되는 식대와 간식

5.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규약」 제38조(운영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관리규약 제38조 제4호에 

따라 회의 및 투·개표에 소요되는 식대와 간식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및 투·개표가 없는 날인 2020.8.9.(식대 65,000원), 2020.10.20.(식대 176,000원), 

2020.11.5.(식대 200,000원) 총 3회 441,000원을 운영비로 집행하였음.

  의왕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는 2019년 2월~3월 관리규약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규정되지 않은 관리직원 시간외수당 176,590원과, 경비원 시간외수당 8,520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로 집행하였음.

  의정부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연간 

1백만원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9년 3,582,740원을 집행하여 

연간 예산 편성 한도를 초과하였음.

  파주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는 투·개표 참관인 수당을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입주자 등이 선거 투·개표 시 참관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6월 

동별 대표자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 6명에게 출석수당과 별도로 투·개표 참관인 수당 60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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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업무 수행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제2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8년~2020년 재활용수거 용역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활용수거 용역비를 계약 내용대로 청구·수령하여야 하는데도 2018년 6월, 9월, 2019년 1월, 

3월, 2020년 6월, 2021년 2월 용역비가 계약 내용대로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의 청구·

수령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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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직인 미사용

의왕시 건축과, 남양주시 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광명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8조

①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관련 회계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 제64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제5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제7항,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8조(회계 업무 처리 직인)제1항

  의왕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신고한 직인을 법 제64조 제2항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집행 

시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회계업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을 위한 공고문, 

공문 등에 신고한 직인이 아닌 다른 직인을 사용하거나 서명으로 날인 하였음.

  남양주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9.3.15., 2020.3.23. 관리규약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공개 시,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신고한 직인을 사용

하지 아니하였음.

  화성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자금인출승인서 등 회계장부의 관리소장 결재 시, 신고한 

직인이 아닌 서명 또는 일반 도장으로 날인 하였음.

  광명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등 예금 계좌에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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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부적정

성남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관리규약」 제51조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제1항, 「관리규약」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제1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성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아래의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

하도록 하였으나,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 하였음.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내역]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원) 징구 여부 하자보증기간

배수펌프 교체공사 2018.11.9. 17,512,000 미징구 계약서 2년

소방시설 보수공사 2020.10.14. 2,690,000 미징구 계약서 1년

수·변전실 ATS 교체공사 2020.10.29. 5,390,000 미징구 계약서 1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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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 인계 부적정

용인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제1항, 제4항

  용인시 ○아파트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인계·인수서에 인계자를 사업주체로 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하게 한 주택관리업자가 인계자로 날인하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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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선정 부적정 및 입주 사실 통지 미이행

의정부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

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 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①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관리의 이관)제1항,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제1항

  의정부시 ○아파트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는데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음.

  의정부시 □아파트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 세대수인 233세대 중 200세대가 입주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는데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입주 사실 및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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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관리기간 위탁관리수수료 부과 부적정

의정부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

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관리의 이관)제1항

  의정부시 ○아파트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인 ‘□□’에 위탁 관리하게 한 후 그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를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고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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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이행 부적정

남양주시 주택과, 하남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제1항,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제1항

  남양주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년 1월 안전관리계획을 조정하고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에 따른 

시설별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 위생진단을 연간 점검해야 할 횟수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점검표가 아닌 다른 양식(방화관리, 설비점검, 수배전일지, 저수조위생점검)을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음.

  하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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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미등록(1) 

용인시 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구리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②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력 명세

2. 공사 전 · 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3. 주요 공사 사진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제2항

  용인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7년 CCTV교체공사, 어린이놀이시설 공사, 정·후문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공사, 배관·수경시설·타일 보수공사와 2019년 주차장입구 캐노피 및 재활용장 공사, 

옥상방수공사 등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를 실시한 후, 그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남양주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2020년 10월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총 118건 

596,505,970원을 사용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그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체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구리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승강기보수공사,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2019년 오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한 후 그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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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미등록(2)

성남시 공동주택과, 오산시 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②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력 명세

2. 공사 전 · 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3. 주요 공사 사진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제2항

  성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2.12. 승강기 노후 부품을 교체한 후 그 실적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오산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후, 

그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고양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승강기·CCTV 부품교체, 옥상 방수공사와 2019년 현관·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승강기 부품교체, 비상방송설비·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등 총 9건의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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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운영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제4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주민운동

시설(테니스장)을 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이용료로 부과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테니스회(동호회)’가 

테니스장을 유지·보수하는 등 관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게 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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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운영 부적정(2) 

의정부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제4항,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제1항, 제2항

  의정부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단지 내 헬스장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사업자인 ‘□□헬스’에게 헬스장을 운영하게 

하였음.

    또한, 2020년 10월까지 헬스장 위탁 운영 사업자에게 보증금 3백만원, 매월 20만원을 지급 

받는 헬스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헬스장 이용료를 관리주체가 관리하지 

않고 위탁 운영 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헬스장을 관리하도록 하게 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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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비등, 회계관리

관리비 용도 외 사용 

경기도 공동주택과, 김포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제3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년 5월~2021년 3월까지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리비 

예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관리비의 용도가 아닌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장기수선공사 하자소송과 관련한 비용으로 총 91,982,300원을 사용하였음.

  김포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일반관리비 항목의 그 밖의 부대비용으로 본부장 승진 격려 난 구입, 업체 선물, 동대표 식대, 

노인회장 취임 난 구입, 노인회 임원 식대를 관리비로 부과·징수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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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변경승인 미이행

성남시 공동주택과, 용인시 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제1항

  성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2019년 관리비 예산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

받은 후, 아래와 같이 승인받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예산 초과 집행 내역]

구분 계정과목 예산금액(원) (A) 집행금액(원) (B) 초과 집행(B-A)

계 236,306,594 280,230,468 43,923,874

2018년 청 소 비 135,605,664 139,065,236 3,459,572

2019년
승강기유지비 19,602,000 19,839,600 237,600

수선유지비 81,098,930 121,325,632 40,226,702

  용인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7년~2019년 잡수입 예산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

받은 후, 2017년(잡지출, 자생단체지원비, 예치이자전입액 : 2,124,516원), 2018년(잡지출, 

재활용물품비, 자생단체지원비, 예치이자전입액 : 6,004,643원), 2019년(잡지출, 예치이자전입액, 

법인세등, 운동시설비, 일자리안정자금 : 142,190,770원) 승인받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남양주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년~2020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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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남양주시 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

① 관리주체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9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단지 개요

2. 관리비용 배부기준

3.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

4. 주요 보험 가입 명세

5. 주요 계약 체결 명세

6. 주요 계정 부속명세

7. 주요 충당금 및 주요 적립금 등 사용 명세

8. 일반관리비 명세

9.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

10.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제1항, 제49조(주석)제1항

  남양주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건축허가거부 처분취소 사건 

소송건에 대하여 2020년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기재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화성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고속도로 공사 관련 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주석(주요 계약 체결 명세,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기재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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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출 부적정

고양시 주택과, 용인시 주택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5조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체크 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제1항

  고양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 직원 A(2011.12.11.입사~현재)의 급여 지급 시 해당 

직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음.

  용인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이 1건당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면서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자금 지출 부적정 내역]

연번 전표 일자 내 용 지급액(원)

1 2018.1.16 관리소컴퓨터수리 120,000

2 2018.2.21 관리소 음료 외 127,500

3 2018.6.19 커피포트 외 122,690

4 2018.9.7 관리사무소 커피 103,500

5 2019.7.9 경로당 열쇠 교체 170,000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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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수입금 회계처리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제1항,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제4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입금을 부과·

징수하고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사업자가 별도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수입 금액만 관리주체의 계좌에 입금함에 따라 

위탁운영 사업자가 입금한 금액만을 운동시설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위탁운영 

사업자가 별도 집행한 금액(34,592,730원)에 대한 수입과 비용 집행 등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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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관리규약」 제65조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6에 

따른다.

[별표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5조 제1항 관련)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동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복리시설 중 노인정의 수도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6]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5조 제2항 관련)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세대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리비 등)제3항, 「관리규약」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1항, 제2항 [별표5] [별표6]

  ○○아파트 관리주체는 수도공급자가 수도요금으로 고지한 금액에서 세대 사용요금과 어린이집 

사용요금을 제외하고 발생 된 공동수도료에 대해 관리규약 [별표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따라 세대별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10월분~12월분 관리비 부과 시 관리규약과 다르게 공동 수도료를 세대 수도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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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2)

의정부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3. 가스사용료

「관리규약」 제65조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제3항, 「관리규약」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3항

  의정부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열병합발전기 운영과 관련한 가스료를 전기료와 급탕비로 

부과하면서 가스료 발생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후, 그로 인해 발생된 잉여금을 입주자등에게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차감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하였음.

    또한, 열병합발전 시설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시설 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사용료로 부과·징수하여 발생된 잉여금인 열병합발전적립금에서 열병합

발전 유지보수비를 사용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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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회계처리 부적정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5조

운영성과표는 회계기간 동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이를 위해 입주자등 및 제3자로부터 회수한 수익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②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말하며,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5조(운영성과표), 제47조(관리외손익)제2항

  의왕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17.3.24. 보험사고 보상금으로 수령한 19,059,719원을 관리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운영성과표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임시 계정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수익금 및 집행 비용이 운영성과표에 표시되지 않도록 회계처리 하였음.

   ※ 사고 보상금 비용 집행 : 2017.6.23. 수변전설비 부품교체(14,438,600원)

                                         2017.8.22. 보상금 지급 등(4,621,119원)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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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재금) 집행 및 적격증빙 수취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김포시 주택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외 수익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 적격증빙 :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 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

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

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회계처리 원칙), 제17조(증빙서류)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현금(시재금) 잔액이 없는 경우 운영자금을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총 24회 직원의 개인 현금 및 카드를 

혼용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따라 회계장부(현금출납장) 잔액이 (-)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에 따라 모든 거래대금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적격증빙이 아닌 직원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11건, 직원 현금 소득공제 

영수증 3건, 거래명세표 2건을 증빙으로 수취하였음.

  김포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작업 시 

식대 등의 지출 시 적격증빙이 아닌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수취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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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수취 부적정

의정부시 주택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  적격증빙 :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 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

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5조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체크 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증빙서류), 제25조(지출의 원칙)

  의정부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

[부적격 증빙 수취 내역]

자금 집행일 계정과목 내 용 금액(원) 증빙자료

18.7.1.~20.1.31.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대표회장 업무추진비(15만원×19회) 2,850,000 회의록 사본

18.7.2. 복리후생비 하계휴가비(관리소 7명) 840,000 지급현황

18.7.25. 잡비 계단 물청소 시 미화반 식대 140,000 간이영수증

19.4.25. 잡비 정, 후문 꽃 87,000 간이영수증

19.5.16. 잡비 지하주차장 물청소시 식대 84,000 간이영수증

19.7.1. 복리후생비 하계휴가비(관리소 7명) 840,000 지급현황

19.8.9. 잡비 계단 물청소 시 식대 84,000 간이영수증

19.9.26. 잡비 현수막 제작 2개 50,000 간이영수증

20.2.13. 잡비 노인정 식탁 운송 용달비 40,000 간이영수증

20.2.26. 잡비 손소독제 및 마스크 구입 268,000 간이영수증

20.3.25. 잡비 수목전지작업 직원 격려금 1,100,000 지급현황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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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예금통장 관리 부적정

파주시 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3조

① 시재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4조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3조(금전의 보관)제1항, 제24조(수입금의 관리)제1항, 제2항

  파주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현금 시재액과 관리비등의 예금통장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

하지 않고 개인 서랍에 보관하게 하였음.

  남양주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현금 시재액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금고가 고장이라는 

사유로 회계담당자의 서랍에 보관하게 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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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고 증명 미발급 및 미보관

의정부시 주택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2조

①  제41조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경우, 작성된 결산서는 출력하여 편철하고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을 찍은 후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보관할 경우 제29조의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예금잔고 관리), 제42조(결산서의 보관)제1항, 제2항

  의정부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예금잔고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결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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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 발생 수입 회계처리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63조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40%이내에서

(다만, 세대당 연간 ○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항 각호의 용도와 관리비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순으로 편성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3의2.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수입(주차장, 승강기,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3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2018년 매월 커뮤니티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 

(년)29,060,329원을 잡수입이 아닌 커뮤니티충당금으로 적립하였으며, (년)15,462,840원을 

커뮤니티충당금에서 비용 집행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4년까지 승강기 이용으로 발생한 잡수입을 승강기보수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잔액 43,524,086원을 현재까지 이월하여 회계처리 하였음.

    또한, 2015년~2020년까지 승강기보수충당금 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217,130원을 

잡수입이 아닌 승강기보수충당금으로 적립하였고, 승강기 부품 교체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집행

하여야 하는데도 2015년, 2019년, 2020년 부품교체비용 총 1,614,360원을 승강기보수

충당금에서 비용 집행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휘트니스센터 이용으로 발생한 잡수입을 휘트니스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2019년 수입금 7,241,846원을 적립, 1,149,300원 비용 집행하고 2020년 수입금 

3,873,334원을 적립, 2,372,360원 비용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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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집행 부적정

의왕시 건축과

「관리규약」 제63조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40%이내에서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에 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3항, 제4항

  의왕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제6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은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7년~2019년 이익

잉여금 처분 시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 적립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의결 받아 

집행하였음.

   ※ 이익잉여금 처분액 : ’17년 1,445,430원, ’18년 1,449,000원, ’19년 2,000,000원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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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집행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63조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주택공급면적 등 단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할 것)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

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5.  소송비용(단,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 배부 시 첨부

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4항, 제7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년 예산서 중 잡수입 지출 계획에 소송비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2020.11.27.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산 변경승인 없이 휘트니스센터 운영 수탁업체가 

제기한 소송비용(715만원)을 잡수입에서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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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회계처리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63조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50%이내에서

(다만, 세대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각 호의 용도와 관리비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

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순으로 편성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주택공급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처리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3항, 제4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예비비는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에서 우선 

사용하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회계연도 결산 후 이익잉여금은 관리비 차감으로만 

처분해야 하는데도 2020년 2월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 시 예비비적립금으로 

2천만원을 처분하였음.

     또한,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 시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처분한 264,335,959원을 

2020년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공용 관리비가 아닌 전유세대 종량제봉투 10장씩 지급액(’20년 5월, 14,072,000원), 전유

세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세대 베란다 유리창청소비(’20년 8월, 25,740,000원)와 세대 난방

배관 청소비(’20년 10월, 154,792,000원)로 총 194,604,000원을 관리규약과 다르게 차감

하고, 잔액 69,731,959원을 관리비로 차감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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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회계처리 부적정(2) 

하남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63조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주택공급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처리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4항

  하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시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매월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예비비적립금 등으로 별도 

적립하였음.

[잡수입 결산 시 별도 적립 내역]

회계연도 관리규약 위반 처분내역 처분금액

2018

예비비적립금 23,608,616

공동체활성화 단체지원 적립금 14,165,170

기타 적립금 9,443,446

2019

예비비적립금 20,614,274

공동체활성화 단체지원 적립금 12,368,564

기타 적립금 8,245,710

2020

예비비적립금 17,108,047

공동체활성화 단체지원 적립금 10,264,828

기타 적립금 6,843,219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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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회계처리 부적정(3)

평택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63조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40%이내에서

(다만, 세대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각 호의 용도와 관리비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

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순으로 편성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주택공급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처리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3항, 제4항

  평택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해 2019.2.20.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은 후, 관리비차감액 13,467,149원을 관리규약 제63조 제4항에 따라 2019년 매월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 12월분 관리비에서 일시 차감하였음.

     또한,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해 2020.2.19.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은 후, 관리비

차감액 52,209,663원을 2020년 12월분 관리비에서 일시 차감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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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61조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규약」 제61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6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7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 입구 트랜치 보수 공사비

(58만원)를 시설유지보수충당금에서 집행하기로 의결 받은 후  해당 공사비를 시설유지보수

충당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관리규약 제61조 제6항에 따른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별도 의결 없이 예비비에서 공사비를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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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2)

하남시 주택과, 의왕시 건축과 

「관리규약」 제63조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40%이내에서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에 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7. 관리비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발생 건당 1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3항, 제4항

  하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예비비 사용 시 관리규약 제6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회계

연도 잡수입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예비비적립금을 별도 운영하여 2017년 무전기 

구입비(99만원), 2018년 미화원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비 외 5건(14,737,400원), 2019년 **

사랑방 도색비 외 5건(15,055,000원), 2020년 소방시설 긴급보수공사 외 2건(8,368,000원)을 

예비비적립금에서 집행하였음.

  의왕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예비비 사용 시 관리규약 제6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예비비적립금을 별도 운영하여 2017년 

직원 휴가비, 명절상여금, 직원 회식비, 명절 선물 구입비, 승강기 수선비, 경비실 비품 구입비, 

관리용품 구입비, 폐기물처리비, 수목전지비를 예비비적립금에서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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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 운영 부적정

평택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39조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일시, 구성원의 명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

된 별지 제5-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규약」 제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제1항, 제2항

  평택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공동체 노력 대상자로 지정하여 명절 선물, 공로상 시상금으로 

총 6건(1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 내 행사 찬조금으로 총 2건(60만원)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으로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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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 및 감가상각 부적정

군포시 건축과, 의왕시 건축과, 파주시 주택과, 성남시 공동주택과, 광명시 주택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4조

① 관리주체가 승인된 예산 외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6조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3.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4.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4조(유형자산의 취득)제1항, 제36조(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군포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년 구입한 TV에 대한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10개월을 정하여 처리하였음.

  의왕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2020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책상 1개월, 전동공구 2개월, 블로워 2개월, 에어컨 5개월, 

컴퓨터 12개월로 처리하였음.

  파주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하여 처리하였음.

  성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하여 처리하였음.

  광명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내용연수를 1년 이내로 정하여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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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관리 부적정

광명시 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9조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는 경우에는 출납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중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직원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자산출납부에 자산실사 일자, 자산실사 참여자, 실사결과 등의 자산실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0조

①  자산관리담당자는 매년 마감 시점의 장부상 유형자산 잔액과 유형자산 관리대장상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9조(자산실사)제1항, 제2항, 제3항, 제40조(물품관리대장의 잔액관리)제1항

  광명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여야 하는데도, 2018년~ 2020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 실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남양주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유형자산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 회계연도 마감 시점 장부상 유형자산의 잔액과 유형자산 관리대장의 

잔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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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성남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2017.4.18.개정) 제26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2019.4.23.개정) 제26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제3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10.19. 감사인으로부터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고,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10.4. 감사인으로부터 2017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고, 1개월을 경과하여 2018.11.16.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연하여 공개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7.23. 감사인으로부터 2017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고, 1개월을 경과하여 2018.9.14.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연하여 공개하였음.

    또한,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19.8.14. 제출받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8년, 2019년 회계연도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성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개월 경과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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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 부적정(2)

고양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2017.4.18.개정) 제26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2019.4.23.개정) 제26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제3항

  고양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6.3. 감사인으로부터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고,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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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안양시 주택과, 평택시 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10.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943호, 제2018-614호) 제24조

(입찰공고 내용)제1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4.2. 주차장 누수 유도판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지침 제24조 제1항 제10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공고하였음.

  안양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년 생활하수관 준설공사, 주차장 난간대 보강공사, 난방 

지시부 납품, 난방보충수 배관 수리, 하반기 저수조 청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지침 제24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따른 입찰 관련 유의사항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누락

하여 공고하였음.

  평택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1년 미화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지침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을 누락하여 공고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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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부적정(2)

경기도 공동주택과, 용인시 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②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비고> 1.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943호) 제4조(입찰의 방법)제2항 

[별표1], 제7조(낙찰의 방법)제2항 [별표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월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전 공사금액의 상한가, 자본금, 사업실적에 대하여만 의결하고 낙찰방법 및 참가

자격 제한(기술능력)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않고, 낙찰방법을 “최저

낙찰제”로, 기술능력을 “노후된 공동주택 외벽 성능향상과 단면, 보수 보강 및 균열보수 시공 

가능 업체”로 입찰공고 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용인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0월 재활용 분리수거장 캐노피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시 참가자격에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본금 2억 이상,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분리수거장 캐노피 

또는 이와 유사한 공사 5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공고 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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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부적정(3)

경기도 공동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④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관리주체(영 제2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회의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614호) 제4조(입찰의 방법)제4항, 

제7조(낙찰의 방법)제2항, 제22조(입찰공고 방법)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1년 1월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수정) 시 지침 제22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2020년 4월 조경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재공고) 시 입찰공고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아니하였음.

  파주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11월 지붕 및 옥탑방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제한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에 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음.

  화성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3월 승강기 로프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대하여 낙찰방법을 적격심사제로 의결하였으나 입찰공고 시 최저낙찰제로 의결

내용과 다르게 입찰공고 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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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평가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4] 또는 [별표5],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관리규약」 제85조의2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표 적용에 있어 공사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2호, 

용역 등의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3호에 따른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614) 제7조(낙찰의 방법)제1항 

[별표6], 「관리규약」 제85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제3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1년 1월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 시 입찰에 

참여한 19개 업체 중 3개 업체에 대하여 무효처리 하고 16개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평가를 

하였으나, 감사 결과 적격심사 평가한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적격심사 평가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는데도 입찰 무효인 업체를 포함하여 평가함에 따라 적격심사 

항목별 평가기준에 맞지 않게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년 12월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 시 입찰에 

참여한 12개 업체 중 5개 업체에 대하여 무효처리 하고 7개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평가를 

하였으나, 감사 결과 적격심사 평가한 7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적격

심사 평가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는데도 입찰 무효인 업체를 포함하여 평가함에 따라 적격심사 

항목별 평가기준에 맞지 않게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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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평가 부적정(2)

경기도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4] 또는 [별표5],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관리규약」 제85조의2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표 적용에 있어 공사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2호, 

용역 등의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3호에 따른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614) 제7조(낙찰의 방법)제1항 [별표6], 

「관리규약」 제85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제3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년 1월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 시 입찰에 

참여한 14개 업체 중 입찰 무효 사유가 아닌 ‘프리젠테이션 미참석’을 사유로 5개 업체를 무효

처리하여 9개 업체만 적격심사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항목 중 신용평가등급 평가 시 평가 기준에 

맞지 않게 BBB- 등급을 B0 등급보다 낮게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관련 규정



99

제
Ⅱ

장
경

기
도

 공
동

주
택

관
리

감
사

 사
례

적격심사제 평가 부적정(3)

김포시 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군포시 건축과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4] 또는 [별표5],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관리규약」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평가항목-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우수(30%) 5점, 보통(40%) 3점, 부족(30%) 1점

·  평가항목-입찰가격 1순위(최저가,최고가) 30점, 2순위(20%) 24점, 3순위  (40%) 18점, 4순위(20%) 12점, 5순위(20%) 6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614호) 제7조(낙찰의 방법)제1항, 

「관리규약」 [별지 제13호 서식]

  김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5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 시 

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평가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기준으로 평가 시 

5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 우수(1개 업체), 보통(2개 업체), 부족(2개 업체)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입찰공고한 적격심사 평가표의 평가기준과 다르게 8명의 평가위원 중 4명이 우수(1개 업체), 

보통(4개 업체), 부족(0개)로 임의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파주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년 10월 승강기유지관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 

시 업무실적 평가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기준으로 평가 시 업무실적이 7건인 경우 6점으로 평가

하여야 하는데도 입찰공고한 적격심사 평가표의 평가기준과 다르게 8점으로 임의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군포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년 4월 승강기유지관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 

시 입찰가격 평가에 대하여 배점이 최저 6점인데도 최저 12점으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

하였으며, A 평가위원은 행정처분 건수가 없는 경우 15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10점으로 

평가하고, B 평가위원은 ○업체의 합계가 92점인데도 94점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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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낙찰자 선정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입찰의 무효’ 3. 입찰서 및 제출

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943호) 제5조(입찰의 성립)제1항, 

제6조(입찰의 무효)제1항 [별표3]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3월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일반경쟁입찰, 최저낙찰제) 후,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제출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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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낙찰자 선정 부적정(2)

경기도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입찰의 무효’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 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614호) 제5조(입찰의 성립)제1항, 

제6조(입찰의 무효)제1항 [별표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8월 10년차 하자보수 및 내·외벽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후,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출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잘못 산출하였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제한경쟁 참가 자격 제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특허사용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개 업체 모두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  입찰업체의 대상액은 모두 5억원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1.86%+5,349,000원(기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다르게 산정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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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낙찰자 선정 부적정(3)

고양시 주택과, 구리시 건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입찰의 무효’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 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943호, 제2018-614호) 제5조(입찰의 성립)

제1항, 제6조(입찰의 무효)제1항 [별표3]

  고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9월 승강기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후,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2개 업체를 입찰서 제출서류 미비로 

무효처리 후, 나머지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입찰금액(8,536,000원)의 5%(426,800원 이상)에 

미달하는 입찰보증금(417,800원) 을 제출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요건인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도로 재포장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평가 시 A업체가 산출내역서에 4대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를 

누락하여 산출함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무효인 사업자 A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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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낙찰자 선정 부적정(4)

경기도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입찰의 무효’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 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614호) 제5조(입찰의 성립)제1항, 

제6조(입찰의 무효)제1항 [별표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3월 균열보수 및 외·내부 재도장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후, 입찰에 참여한 7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입찰가격 

산출 시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출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 업체는 

입찰공고 시 제한한 자본금에 미달하여 7개 업체 모두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1월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후, 입찰에 참여한 14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입찰공고 

시 제한한 자본금에 미달하거나 입찰가격 산출 시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산출기준 

미적용, 시공실적 미달, 기술능력 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전체 입찰 무효에 해당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최저가 입찰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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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낙찰자 선정 부적정(5)

경기도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입찰의 무효’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614호) 제5조(입찰의 성립)제1항, 

제6조(입찰의 무효)제1항 [별표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9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에서 참가 자격으로 [사업실적]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IP네트워크방식 카메라 시스템 구축 설치공사 완료 실적 

보유 업체’ [기술능력] ‘정보통신 기술인력 고급기술자 5인이상 보유 업체’로 제한하고, 제출서류 

중 ‘실적증명서는 발주처 소재지, 세대수, 연락처, 공사 기간 기재, 발급자 성명 및 직인 날인, 

IP-Network 카메라 시스템 구축 설치공사 확인 가능사항 기재’하도록 하고 미 기재 시 무효 

처리한다고 공고한 후,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A업체는 23개 단지 사업실적이 IP네트워크방식의 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기술인력에 대하여 고급기술자 5인에 미달하는 4인에 대한 확인서 제출, B업체는 

사업실적에 대하여 10개 단지에 미달하는 8개 단지 실적 제출, C업체는 10개 단지 사업실적 

중 IP네트워크방식 공사 1개 단지만의 실적을 제출하여 3개 업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제한

경쟁입찰의 성립요건인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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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의왕시 건축과, 안양시 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비고>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943호, 제2018-614호) 제4조(입찰의 

방법)제3항 [별표2]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8.3.2. 주차장 누수 물받이 

유도판 설치공사(277만원), 2018.3.6. 주차장 인젝션 방수공사(262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의왕시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9년 5월 

주차장 확장공사(13,289천원), 6월 주차장 차선도색공사(3,289천원), 변압기 분전반 MCCB 

설치공사(220만원), 7월 현관 자동문교체공사(396만원), 11월 아스콘 포장공사(22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안양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8년 7월 자동문 보수

공사 외 17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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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

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비고>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943호) 제4조(입찰의 방법)제1항, 

제3항 [별표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3월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공사금액 465,700,000원)한 후, 2018년 5월 본 공사와의 동질성 및 마감공사 또는 연장

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가 아닌 ‘주차장 바닥 배수관로 신설과 트렌치 설치공사, 줄금커트공사’에 

대하여 별도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추가 

공사(공사금액 45,000,000원)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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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부적정(2)

의정부시 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10. 그 밖에 천재지면,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보고 가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614호) 제4조(입찰의 방법)제1항, 

제3항, 제5항 [별표2]

  의정부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CB차단기 교체공사를 위해 2019.5.20.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의결하고, 2019.6.21. 계약을 체결한 후 2019.7.3. 착공하였으나, 해당 공사는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또한, 2019.5.20. 수의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았으며, 계약금액에 대하여 396만원으로 의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시 의결내용과 다르게 

41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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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절차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성남시 공동주택과, 광명시 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관리규약」 제85조의3

②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평가 결과를 별지 서식 

제14호로 작성하여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주간 게시하며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943호, 제2018-614호) 제4조(입찰의 

방법)제3항 [별표2], 「관리규약」 제85조의3 (기존사업자 재계약)제2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10월 기존 사업자인 경비용역, 청소용역 사업자와 재계약을 

위한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관리규약 별지 서식의 기존 계약금액 및 재계약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누락하여 평가하였음.

  의정부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수익사업 및 세무대리 등 10건의 재계약을 위한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게시하여야 하는데도, 2개월 전을 경과하여 게시하였음.

  성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승강기유지관리·유선방송, 2019년 전산용역·자동제어 

유지관리용역, 2020년 자동제어 유지관리용역·재활용품매각·유선방송·소독용역의 재계약 시 

재계약을 위한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유선방송 재계약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였음.

  광명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년 승강기유지보수 재계약 시 재계약을 위한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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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부적정(1)

의왕시 건축과, 부천시 공동주택과, 군포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제1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943호, 제2018- 614호) 제29조(계약체결)제2항

  의왕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체결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4월 급수·급탕 배관교체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후, 2018년 6월 낙찰자를 선정(낙찰금액 722,000천원) 

하였으나 계약체결 시 공사 범위를 변경하여 낙찰금액과 다르게 계약(계약금액 640,000천원)을 

체결하였음.

  군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10.25. 승강기 노후 부품교체 공사 사업자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낙찰금액 45,315,320원) 한 후, 2018.1.29. 낙찰자에게 일부 부품에 대한 낙찰 권리 포기

문서를 받아 2018.2.8.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과 다르게 계약(계약금액 15,800,000원)을 

체결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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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부적정(2)

안산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제2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

체결)제2항

  안산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난방 전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시 입찰에 부치는 내용에 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한 사업 개요에 대하여만 명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낙찰된 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에 명시한 사업 개요 및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고, 난방 전환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가 아닌 차량번호인식방식 주차관리 

시스템공사(76,500천원), 주차장 확장공사(223,500천원)를 부대공사로 포함시켜 공사 사업자가 

해당 공사비를 부담하게 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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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징구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오산시 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④ 관리주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제31조 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③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943호, 제2018-614호) 제29조(계약

체결)제4항, 제31조(입찰보증금 등)제3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11월 승강기 지적사항 보수공사(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계약보증금을 징구 받았음.

  오산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8월 보안 도급 계약, 2019년 2월 승강기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100분의 10의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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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절차 없이 관리비등 집행

성남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제1항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2020년 아래와 같이 사업자 선정(계약

체결) 절차 없이 관리비등을 집행하였음. 

[계약체결 없이 관리비등 집행 내역]

연번 공사명 전표일자 지출금액(원) 선정 주체 계정과목

1 *동 *호 옥상방수공사 18.10.10. 2,585,000 관리주체 선급비

2 *동 경비실 화재수신기 교체 19.2.28. 2,431,000 입주자대표회의 장기수선충당금

3 *동 뒤편 오수관 통수공사 19.1.10. 2,200,000 관리주체 수선유지비

4 *동 *호 옥상방수공사 19.3.29. 1,320,000 관리주체 선급비

5 *동 지하기계실 노후부품 교체 19.3.29. 1,925,000 관리주체 선급비

6 방송장비 수리 19.6.28. 2,800,000 관리주체 선급비

7 *동 *라인 옥상배수로 방수공사 19.5.31. 1,760,000 관리주체 수선유지비

8 *동 *호기 승강기 부품 교체 19.6.20. 3,210,900 관리주체 선급비

9 제5기계실 노후부품 교체 19.6.10. 2,200,000 관리주체 선급비

10 *동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19.7.25. 7,903,500 관리주체 선급비

11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19.12.31. 6,000,000 관리주체 선급비

12 *동 *호기 승강기 부품 교체 20.1.31. 2,310,000 관리주체 선급비

13 *동 *호기 승강기 부품 교체 20.1.31. 2,053,700 관리주체 선급비

14 *동 *호기 승강기 부품 교체 20.2.28. 2,200,000 관리주체 선급비

15 *동 오수관 배관 내시경 외 20.3.10. 1,980,000 관리주체 수선유지비

16 *동 앞 소방수공급관 누수공사 20.4.29. 1,320,000 관리주체 선급비

17 *동 앞 소방수공급관 누수공사 20.4.29. 1,320,000 관리주체 선급비

18 *동 1-2라인 옥상방수공사 20.5.8. 2,970,000 관리주체 수선유지비

19 *동 *호기 승강기 부품 교체 20.8.31. 7,161,000 관리주체 선급비

20 *동 *호기 승강기 부품 교체 20.9.26. 4,961,000 관리주체 선급비

21 *동 *호기 승강기 부품 교체 20.12.10. 5,698,000 관리주체 선급비

22 *동 *호기 승강기 부품 교체 20.12.10. 4,345,000 관리주체 선급비

23 탕비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20.12.10. 1,274,000 관리주체 선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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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미등록 사업자 공사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사업 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82조(영업정지 등)제2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9년 10월 옥상 슁글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건설공사(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광고기계산업(업태:건설업, 종목: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공사(공사금액 37,215,000원)를 실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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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업 공사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습식·방수공사업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 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 

타일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제1항, 제95조의2(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제1항 [별표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5월 승강기홀 바닥재 및 벽 타일 교체 공사를 위해 

자재는 직접 구입하고 시공은 별도 전문 인력을 지정하여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자재 구매 13,900,000원, 인건비 지급 

18,003,330원)으로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한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없이 자재 

구입 및 일용직(4인)을 고용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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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규약

관리규약 개정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제65조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별표6]

(사용료 및 기타 이용료 등의 산정 방법)

2.  세대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단 수도료 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수도계량기 등 교체비용, 공동 수도료 및 세대수도료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규약」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3항, [별표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11월 개정한 관리규약 제65조 제3항에서 전기·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6] 2호에서는 수도료 잉여금이 발생 될 경우 수도

계량기 등 교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세대 수도료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법이 서로 충돌되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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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부적정(2)

경기도 공동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82조

④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현행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84조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목적, 현행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다)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제82조(규약의 개정)제4항, 84조(규약의 보관)제2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11월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개정목적, 현행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관리규약 개정 관련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찬·반 동의를 실시하였음.

    또한,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하는데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지 아니하였음.

  남양주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년 4월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해당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공고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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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부적정(3)

안양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관리규약」 제17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정하여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17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선거구(101동, 총99세대) : 1명

2. 제2선거구(102동, 103동 3~4호라인, 총 126세대) : 1명

3. 제3선거구(104동, 103동 1~2호라인, 총 122세대) : 1명

4. 제4선거구(105동, 총 138세대) : 1명

5. 제5선거구(106동, 총 96세대) : 1명

6. 제6선거구(107동 1~5호라인, 총 98세대) : 1명

7. 제7선거구(108동, 107동 6호라인, 총 102세대) : 1명

8. ~ 17.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제1항,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항

  안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21년 관리규약 개정 시 선거구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의 동과 다른 동의 통로

(라인)을 묶어 구획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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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신고 및 배부 부적정

하남시 주택과, 김포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규약」 제84조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목적, 현행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다)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관리규약」 제84조(규약의 보관)제2항, 제3항

  하남시 ○아파트 사업주체는 2016.11.30. 관리규약을 제정한 후, 하남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김포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관리규약 개정(’18.10.10.신고, ’18.10.16.수리) 후 

해당 관리규약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전입한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야 하는데도 배부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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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정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 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제2항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도, 2017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직접 제정하여 운영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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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집행 및 검토·조정 부적정

고양시 주택과, 군포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제3항

  고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7년 조정(정기검토)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급수·급탕 배관 교체가 2018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해당 연도에 교체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2018년 10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급수·급탕 배관 교체를 2018년에 진행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은 

하지 않기로 의결한 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하였음.

  군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2년 12월 장기수선계획을 정기 검토·조정한 

이후, 2015년 12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했어야 하는데도 기간을 경과하여 2016년 2월 검토 

및 조정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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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④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등)제4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8.19. 장기수선계획에 내·외부 도장공사가 2023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2020년으로 계획을 조정하고자 조정(안)을 의결하고,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후 2020.9.4.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하여 확정 공고하였으나,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전인 

2020.7.1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내·외부 도장공사에 대한 입찰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2020.7.24.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후, 2002.8.4. 공사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였음.

    또한, 관리주체는 내·외부 도장공사(공사기간 2020.9.8.~12.20.)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2020.12.24.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20.12.28. 공사비

(공사금액 256,798,700원)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였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3.30.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2020.4.13. 공사 계약금(총 공사금액의 20%)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하였으나, 해당 공사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후인 2020.4.22.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았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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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검토 부적정

의왕시 건축과, 안양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제13474호, 2015.8.11.> 제13조(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제3항, 부칙

  의왕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1년 1월 장기수선계획을 정기 검토·조정한 

이후 2013년 10월 수시 조정하고, 2014.6.25.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2014.6.25.~2014.9.25.(특례기간) 까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했어야 하는데도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9.25. 이후 3년(36개월)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아니

하였음.

  안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7.1.20. 장기수선계획을 정기 검토·조정한 

이후 2019.7.2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수선주기를 조정하기로 의결

하였으나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0년 1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정기)하였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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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 부적정 

오산시 주택과, 안양시 주택과, 군포시 건축과, 화성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②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제2항

  오산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6년 9월, 2019년 9월 장기수선계획을 정기 

조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조정하였음.

  안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 7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서 단지 내 

설치된 울타리(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항목을 누락하여 조정하였음. 

  군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 12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서 단지 

내 시설물인 계단논슬립 등 10개 시설에 대한 항목을 누락하여 조정하였음. 

  화성시 ○아파트는 사용검사일이 2015년 7월로 장기수선계획 정기 검토일은 2018년 7월인데도, 

2018년 9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조정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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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1)

경기도 공동주택과, 용인시 주택과, 하남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제2항, 제90조(부정

행위 금지 등)제3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 6월 승강기홀 바닥재 및 벽 타일 교체 공사비

(32,185,000원)를 예비비로 집행한 후, 2019년 8월 장기수선계획에 건물 내벽 타일공사 

항목이 없는데도 타일공사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위해 사용계획서를 의결하고, 2019년 

9월 예비비에서 집행한 해당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변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

  용인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 

전등 분전반 교체, 학원버스 승강장 방풍시공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

  하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 7월 입주예정자협의회 활동 잔액

(42,852,404원)과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이익잉여금(62,460,0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후, 2017년~2018년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 네이밍 변경 공사비

(85,026,700원)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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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2)

화성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제2항, 제90조(부정

행위 금지 등)제3항

  화성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승강기

유지보수비 일부를 매월 3,240,820원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창호공사비(2,948,000원), 

헬스장 인테리어 및 확장공사비(15,400,000원)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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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 관리비용도 외 사용(1)

김포시 주택과, 군포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제3항

  김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배수설비 중 집수정 펌프 교체,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교체 공사비를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였음.

  군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9년 5월 난방설비 중 급수탱크 교체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교체 공사비를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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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 관리비용도 외 사용(2)

고양시 주택과, 안양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제1항

  고양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수선항목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2019년~2021년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집행하였음.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 관리비 집행 내역]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항목을 관리비로 집행한 내역 장기수선계획서의

해당 수선항목집행년도 관리비 항목 공사 내용 집행금액(원)

2019
수선유지비

태풍 피해에 따른 옥상 싱글

보수공사
13,860,000 건물외부(지붕)

수선유지비 ○동 난방 차압밸브공사 2,002,000

난방 및 급탕설비
2020

수선유지비 ○동 난방 차압밸브공사 1,265,000

수선유지비 ○동 난방 차압밸브공사 2,068,000

2021 수선유지비 경비실 CCTV 모니터 교체 198,000 보안방범시설

계 19,393,000

  안양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된 수선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승강기유지비(3건 6,160,000원)와 수선유지비

(14건 9,209,200원)로 집행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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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 관리비용도 외 사용(3)

하남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제1항

  하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수선항목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2018년~2020년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집행하였음.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 관리비 집행 내역]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액(원)

2018.5.9 승강기 부품교체(10*동 2건) 1,617,940

2018.10.25 승강기 부품교체(10*동, 10*동) 1,748,240

2018.9.10 10*동 어린이놀이터 부분 보수공사 1,595,000

2018.11.12 승강기 부품교체(10*동 3호기) 213,400

2018.12.26 승강기 부품교체(10*동) 377,300

2019.5.10 10*동 1~2라인 배수펌프 1,939,300

2019.5.15 10*동 초소 CCTV 모니터 구입 181,000

2020.1.30 승강기 부품교체(10*동 1호기) 1,100,000

2020.10.31 10*동 1~2라인 배수펌프 교체 2,203,300

계 10,975,480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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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김포시 주택과, 오산시 주택과, 시흥시 주택과, 용인시 주택과, 평택시 주택과, 하남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①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제1항, 제3항

  김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2017년~ 2026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256.87원인데도 ㎡당 126.02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

수선계획 및 관리규약과 다르게 과소 적립하고 있음.

  오산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2013년~ 2022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260.147원인데도 ㎡당 100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

수선계획 및 관리규약과 다르게 과소 적립하고 있음.

  시흥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2020년~ 2027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440.65원인데도 ㎡당 115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

계획 및 관리규약과 다르게 과소 적립하고 있음.

  용인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2018년~ 2020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257.56원인데도 ㎡당 200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

계획 및 관리규약과 다르게 과소 적립하였음.

  평택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2018년~ 2025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369.64원인데도 ㎡당 211.12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

수선계획 및 관리규약과 다르게 과소 적립하고 있음.

  하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2018년~ 2019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154.46원인데도 ㎡당 100.01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

수선계획 및 관리규약과 다르게 과소 적립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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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의 공개·보관

시 민원 조사 결과 미공개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②  법 제93조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7항, 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2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년 10월 市에서 2019년 경비·청소용역 사업자 선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접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131

제
Ⅱ

장
경

기
도

 공
동

주
택

관
리

감
사

 사
례

관리비 등 공개 부적정(1)

오산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④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

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과 제8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제4항

  오산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만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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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 공개 부적정(2)

성남시 공동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

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리비 등)제8항

  성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년 7월 관리비등의 내역을 다음 달 말일인 9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지연 공개하였음.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 관리비 집행 내역]

관리비 발생월 관리비 부과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일 비고

2020년 7월 2020년 8월 2020.10.8. 8일 지연

  고양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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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결과 지연 공개

경기도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

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 

이하 같다)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614호) 제11조(선정결과 공개)제2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4.7.(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하여 그 선정 결과를 다음 날인 2020.4.8. 18시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020.4.16.,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2020.6.8. 지연하여 공개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4.2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CTV 설치공사 설계·감리 사업자선

정의 낙찰자를 결정하여 그 선정 결과를 다음 날인 2020.4.23. 18시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

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020.5.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2020.10.22. 지연하여 공개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1.1.20. 경비용역 사업자를 선정한 후 그 선정 결과를 다음 날인 

2021.1.21. 18시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2021.1.29. 지연하여 공개하였음.

     또한, 2020.12.9.(수) 청소용역 사업자를 선정한 후 그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20.12.23.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20.12.11.일 지연하여 공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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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공개

경기도 공동주택과, 구리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펌프 설치공사, 2020년 배수로 

교체공사, 조적벽 보수공사,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보수공사 계약서 총 6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을 경과하여 지연 공개하고,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관리주체는 2019년 소방시설 보수공사 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을 경과하여 

지연 공개하고,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외부회계감사, 비상방송설비공사, 2020년 외부회계

감사 계약서 총 3건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주체는 

2018년 수목치료 계약서 외 25건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7월~2020년 6월 계약 체결한 계약서 총 30건 중 3건만을 

공개하고 27건의 계약서를 게시판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7월~2020년 6월 계약 체결한 계약서 총 22건건 중 8건의 

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2019.10.24.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2건의 계약서는 지연 공개하였음.

  구리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1월~2020년 8월까지 체결한 계약서 중 총 40건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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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승인 및 공개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규약」 제71조

③  관리주체는 영 제26조 제1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서를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제1항, 「관리규약」 제71조

(회계처리기준)제3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19년~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 2019년 2018.12.20.승인, 2020년 2019.12.5.승인, 2021년 2021.1.22.승인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인 

2020.11.30.까지 승인받지 않고, 2020.12.23. 지연하여 승인 받았음.

    또한, 예산서를 승인받은 경우 지체없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시흥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인 

2018.11.30.까지 승인받지 않고 2018.12.19. 지연하여 승인 받았으며, 2020년 예산안을 

2020.3.19. 지연하여 승인 받았음.

관련 규정



136  2021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결산서 제출·승인·공개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1조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주석  5. 세입·세출결산서

「관리규약」 제71조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제3항,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41조(결산)제1항, 「관리규약」 제71조(회계처리기준)제2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7년~2019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승인받은 후 공개 및 개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2020.2.21. 승인받은 후 공개 및 개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7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2018.2.19. 승인받은 후 공동주택 회계

처리기준 제41조에 따른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만 공개하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는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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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결산서 작성·보고·공개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6조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6조(세입·세출결산서 보고)제1항, 제2항

  ○○아파트 관리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8년 1분기·2분기, 2019년 4분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18년 3분기·4분기, 2019년 1분기~3분기, 2019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2019년, 2020년 회계연도의 분기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년 3분기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18년~ 2020년 분기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회장과 

감사의 날인만 받았음.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년, 2019년 분기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0년 

분기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회장과 감사의 날인만 받았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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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제1항

자료의 보관 부적정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52조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용역 등 관련 자료는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각 입찰 별 참여한 업체의 입찰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평가표(사업수행실적평가표)를 포함한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년 10월 승강기 지적사항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2019.11.1. 개최하였으나, 현장 설명회 개최 시 참가한 업체 및 현장설명회 자료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년 관리동 보일러 교체공사 입찰에 따라 2회 개찰(2019.3.4., 

2019.3.15.)하였으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화성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조경관리용역, 청소용역, 알뜰시장운영, 소독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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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행위허가 신고 미 이행  

용인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제1항 [별표 3]

  용인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9년~2021년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탁구장과 분리수거장을 증축하였으며, 행위신고 없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옥상

중계기를 철거·이설하였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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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 회계직원 보증보험 미가입

시흥시 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관리규약」 제73조

②  영 제23조 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3천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3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시흥시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장은 임기(2018.2.11.~2020.2.10.)와 다르게 보증보험을 가입

(2018.4.4.~2020.4.3.)하였으며, 제4기 입주자대표회장 또한 임기 (2020.2.11.~2022.2.10.)와 

다르게 보증보험에 가입(2020.3.1.~2022.2.28.)하였음.

  의정부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비등의 예금 계좌에 복수인장으로 등록하여 3천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가입 하지 않았으며, 회계직원도 3천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

「관리규약」 제73조(보증설정)제2항, 제3항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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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

어린이집 운영 방법

경기도 공동주택과-7548, 2021.6.18.

질의

어린이집의 임대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 된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대해 문의

회신

  「준칙」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칙」과 같이 정하였고, 임대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위 내용 중 한 가지의 

운영 방법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정하였다면,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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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입주자 권리의 범위

경기도 공동주택과-4535, 2021.4.8.

질의

비거주 입주자 권리의 범위 관련

회신

  「준칙」 제3조에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등 용어 정의가 되어 있으며,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에 따르면 입주자의 자격은 ①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

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한 때에 발생하고, ② 사용자의 자격

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며,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

자 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

야 하며, ④ 입주자 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라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는 「준칙」 제9조에서 정한 입주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공동주택관리법」 

해당 조문의 내용(행위허가 신청시 입주자 동의 기준 등)에 따라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유사사례

<질의> 소유자이지만 전세를 놓고 나가서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공동주택관리법 해당 조문의 내용(행위허가 신청시 입주자 동의 기준 등)에 따라서는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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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필로티 증축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처리공개, 2021.8.23.

질의

공동주택 필로티에 경비원 휴게실 증축 행위허가 기준 문의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한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의 증축은 [별표3] 제6호 가목 1) 다)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마목의 도서실, 바목의 

주민교육시설, 아목의 주민휴게시설, 자목의 독서실, 차목의 입주자집회소로만 증축이 

허용됨을 알려 드리니, 「건축법」 등 관계 개별 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

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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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처리공개, 2021.6.22.

질의

공동주택 노인정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내용이 경로당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으로 보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행위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별표3] 비고 제4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각 호 구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필수시설 중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축법」등 관계 개별 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6  2021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경비원의 업무 범위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처리공개, 2021.9.23.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경비원의 업무 범위

(안내·공고문 탈부착, 예초작업, 제설작업 가능 여부)

회신

  입주민에 알려야 할 안내문을 동별 게시판에 게시 및 동별 공용부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 

수취함에 투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각종 동의서 징구 및 고지서·안내문 등을 개별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1년에 1~2회 정도의 제초작업이라고 하면, 제초작업을 위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주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보조적으로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의 경우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써 현재 「경비업법」상 수행가능한 

업무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수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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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의결정족수 관련

경기도 공동주택과-13070, 2021.10.6.

질의

「준칙」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정원을 총 13명으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인원은 13명의 

3분의 2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질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규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3명이라면, 관리

규약에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 구성(9명)된 경우, 9명의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며, 사퇴 등으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8명 이거나, 7명일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3명의 과반수인 7명이 찬성하여야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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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처리공개, 2021.6.4.

질의

사용자(세입자)가 동별 대표자 출마 가능한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위임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도 

상기 규정에 해당될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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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중임 동별 대표자의 후보 등록 자격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처리공개, 2021.6.7.

질의

사용자와 동별 대표를 중임한 입주자가 동시에 동별 대표자 후보에 등록한 경우, 후보 등록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

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를 중임한 입주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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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소유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처리공개, 2021.7.21.

질의

공동주택이 공동소유(형 95%, 동생 5%)일 경우, 형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생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이 동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 기준을,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형이 본인의 대리권(지분 95%)을 동생에게 위임

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동생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이 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동생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당연 퇴임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

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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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수로 나올 때 선출 방법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처리공개, 2021.10.05.

질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수로 나올 때 선출 방법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득표수가 같을 경우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득표수가 같은 경우 결정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리규약 등 규정 사항이 없는 경우 재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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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방법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처리공개, 2021.10.14.

질의

300세대 단지의 동별 대표자 선거가 2021.11.1.부터 시행되는 경우, 금번 개정되는 시행령 

적용 대상인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500세대 미만인 공동

주택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단지 규모의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1.10.19. 공포·

시행되므로, 상기 질의와 같은 경우 개정 법령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영 시행 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부칙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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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참관 제한 질의

경기도 공동주택과-10855, 2021.8.27.

질의

· 코로나19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 참관 제한 규정이 있는지?

· 경기도에서도 비대면 회의를 권장하고 있는지?

회신

  「준칙」 제24조(회의 방청)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입주자등이 회의 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 신청을 한 경우 회의를 방청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면 회의가 원칙이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및 국토교통부 안내[주택건설공급과-1779(’20.3.13.)]에 근거하여 ’20.3.16.부터 

추가 확산 최소화를 위해 해당 시장·군수의 지도·감독하에 한시적으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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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하나의 안건에 대한 해석

경기도 공동주택과-10843, 2021.8.27.

질의

「준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의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시 1차 및 2차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선거구에 3차 공고를 하는 경우 기존 동별 대표자 선출과 같은 하나의 안건 아니면 새로운 

안건으로 보는지에 대한 해석

회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리

규약 준칙으로 정한 사항이며, 「준칙」 제38조 제1항[제13차, 2020.7.13. 개정]에 의하면 

투표·개표 업무 수당과 투표·개표 참관인 수당에 대하여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고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준칙」 제36조 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업무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하였다면 그 안건이 완료될 때까지를 

하나의 안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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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 관련

경기도 공동주택과-9640, 2021.8.6.

질의

「준칙」 제38조(운영경비)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회의 출석수당이 제2호에 따른 

투표·개표 업무수당과 같이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1회로 보아, 안건 완료 시까지 1회만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

  「준칙」 제38조(운영경비) 제1항 제1호의 회의 출석 수당은 월(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 내에서 1회에 ○만원을 정한 사항이며, 투표·개표 업무 

수당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 시까지를 1회(1회 최대 10만원 이내)로 보아 

1회 ○만원을 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도 「준칙」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정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의 회의 출석수당은 안건의 완료와 관계없이 “월”로 제한을 두어 운영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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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방문 서면동의가 투표 업무인지 여부

경기도 공동주택과-5362, 2021.4.28.

질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 개정에 대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자 등에게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 「준칙」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표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준칙」 (제13차 개정, 2020.7.13.) 제36조(업무) 제5호에 관리규약 개정 업무에 대하여 

서면동의 방법을 포함하여 선거관리 업무로 정하고 있고, 제82조(규약의 개정) 제3항에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투표’에 대하여 별도 정의된 것이 없이 경기도 준칙과 

동일하다면, 각 세대 방문하여 서면동의 방법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도 투표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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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장기수선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 투표 관련

경기도 공동주택과-13845, 2021.10.21.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 투표는 의무사항인지?

회신

  「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 제2항에 입주민 투표로 낙찰의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칙」 제85조의2에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의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

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칙」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의 방법을 결정하고자 대상 금액을 정하였다면 대상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 투표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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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 입찰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처리공개, 2021.9.29.

질의

· 제한경쟁 입찰의 사업 실적의 의미

· 상한가 결정 방법 및 입찰공고 시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요건으로 사업실적을 둔 것은 

그동안 수행한 사업실적의 경험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사업 완료 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한경쟁 입찰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아스콘 포장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면,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한 실적을 제한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실적이 해당 공사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침」 제24조 제5항에서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시 ①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검토 결과, ③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해당 

입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해당된다)의 확인, ④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 결과로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시 위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참고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고자 한다면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중 낮은 가격을 낙찰 상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침 상 반드시 낮은 가격을 낙찰 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단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상한금액을 정하였다면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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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264, 2020.11.6.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향후 정기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시설물 전면 교체(엘리베이터) 주기를 변경하기로 하고 미리 세대별 장기

수선충당금을 인상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매 3년마다 장기

수선계획을 검토해야 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3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 따르면 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거나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없이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을 인상한 것이 결과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또는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수시 조정을 규정한 법 제29조 제3항이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과태료 규정은 엄격 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 단지가 2018년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입주자 과반수 동의 要)

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의 근거 없이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적립한 것이라면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법 시행령 별표9 제1호(일반기준) 나목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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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긴급공사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처리공개, 2021.6.30.

질의

· (질의1)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긴급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 (질의2)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긴급공사 초과 집행 시 조정 관련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

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긴급공사 또는 소액공사의 범위 등을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한 이후에는 최초 도래하는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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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비 등, 회계관리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경기도 공동주택과-13746, 2021.10.19.

질의

「준칙」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1항 관련 [별표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서 일반관리비 등 일부 비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한 ‘예산제’ 규정과 다르게 ‘정산제’ 방법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준칙」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련 [별표4]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수선유지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단지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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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수도료 산정 방법 

경기도 공동주택과-10411, 2021.8.19.

질의

「준칙」 [별표6] ‘사용료의 산정방법’ 2. 세대수도료의 평균사용량 및 수도료 산정방법, 수도

공급자 등에 관한 질의 

회신

  해당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19.4.)에서 수도료 부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 

권고한 내용을 「준칙」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도공급자’는 ‘수도사업소’를 의미하며, ‘평균사용량’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수도사업소’는 평균사용량 구간별 단가를 정하고, 세대별 

실제 사용량에 따라 수도료를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 아래 세대별 수도료 산정방법 예시, 개정 취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수도료 산정방법 예시 |

1. 관련근거

     「준칙」 제65조 제2항 및 [별표6] 세대 수도료, 제13차 개정, ’20.7.13.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및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19.4.5.

 2. 산정조건

<산정 조건(예시)> 

▶ 조건

  - 세대수 : 300세대

  - 공동주택 수도 총사용량 : 6월 6,000㎥, 7월 7,500㎥, 8월 9,600㎥

  - 세대별 수도 사용량 예시

구분 6월 7월 8월

A세대 15 15 15

B세대 30 28 24

C세대 31 32 35

- 수도 급수 조례상 구간별 수도요금

    1구간(1~20㎥) 단가 500원, 2구간(21~30㎥) 단가 600원, 3구간(31㎥ 이상) 단가 800원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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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정방법

   - 준칙 [별표6]의 평균 사용량 산정 방식 : 공동주택 수도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값

   - 월별 평균 사용량 산정

     · 6월 : 6,000㎥ ÷ 300세대 = 20㎥(1구간)

     · 7월 : 7,500㎥ ÷ 300세대 = 25㎥(2구간)

     · 8월 : 9,600㎥ ÷ 300세대 = 32㎥(3구간)

   - 세대별 수도료 산정

구분
평균

사용량

세대별 

사용량
산 정 식 금액(원)

A

세대

6월 20㎥ 15㎥
15㎥×500원

(평균 사용량이 1구간으로 1구간 요금 적용)
7,500

7월 25㎥ 15㎥

15㎥×500원

(평균 사용량은 2구간이나 세대 사용량 기준으로

1구간 요금 적용)

7,500

8월 32㎥ 15㎥

15㎥×500원

(평균 사용량은 3구간이나 세대 사용량 기준으로 

1구간 요금 적용)

7,500

B

세대

6월 20㎥ 30㎥

30㎥×500원

(평균 사용량이 1구간으로 1구간 초과분에도 

1구간 요금 적용)

15,000

7월 25㎥ 28㎥

20㎥×500원+8㎥×600원

(평균 사용량이 2구간으로 세대 사용량의 1구간분은

1구간 요금, 2구간분 및 3구간분은 2구간 요금 적용)

14,800

8월 32㎥ 24㎥

20㎥×500원+4㎥×600원

(평균 사용량이 3구간이나 세대 사용량이 2구간으로

1구간분은 1구간 요금, 2구간분은 2구간 요금 적용)

12,400

C

세대

6월 20㎥ 31㎥
31㎥×500원

(평균 사용량이 1구간이므로 초과분에도 1구간 요금 적용)
15,500

7월 25㎥ 32㎥

20㎥×500원+12㎥×600원

(평균 사용량이 2구간으로 세대 사용량의 1구간분은

1구간 요금, 2구간분 및 3구간분은 2구간 요금 적용)

17,200

8월 32㎥ 35㎥

20㎥×500원+10㎥×600원+5㎥×800원

(평균 사용량이 3구간으로 세대 사용량의

1구간분은 1구간 요금, 2구간분은 2구간 요금, 

3구간분은 3구간 요금 적용)

20,000

4. 개정취지

   -  물을 적게 사용한 세대는 평균 사용량이 높아지더라도 최저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며, 물을 많이 사용한 

세대는 평균 사용량이 높아지면 사용한 만큼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단가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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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방식을 통합경비 시스템으로 변경 시 경비비 지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406, 2020.12.31.

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경비방식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통합경비 시스템(경비원+보안시스템)으로 변경 시 해당 비용을 경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에서 장기수선계획 반영 대상 시설물(예: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인 경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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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01.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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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395, 2021.9.8.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임 외의 사유로 “당연퇴임한 사람”도 

같은 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

되므로 당연퇴임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국토

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해임 외의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제5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

퇴임하는 원인이 되는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대표성과 관련된 것, 행위능력과 관련된 것, 벌칙과 

관련된 것,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관련된 것, 책임성과 관련된 것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결격기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결격기간은 책임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문언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서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1년 또는 2년이 적용되고, 나머지 

사유로 당연퇴임한 경우까지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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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임”과 “당연퇴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의사표시로 일방적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해임”과, 자격요건의 상실이나 결격사유의 발생에 따라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당연퇴임”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해임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2년의 결격기간이 그 외의 사유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7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하나로 

“임기 중에 같은 항 제6호(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당연퇴임한 경우로서 그 원인이 된 결격사유의 특성상 당연퇴임 

이후에도 결격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임된 경우와 구분하여 별도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임 외의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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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법제처 21-0206, 2021.6.4.

질의요지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위반되는지?

(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가목1)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전단에서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1) 후단에서는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시 과반수 득표자는 없고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상황에서 추첨의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같은 목 1) 후단의 “이 경우”가 같은 목 1) 전단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방식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명의 임원 

선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명당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명을 선출하는 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과 

같은 수 득표의 요건이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1) 후단에서의 

“이 경우”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가 아니라 선출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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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바, 같은 목 1) 후단에 따른 추첨의 방식은 같은 목 1) 전단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단지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후단은 같은 영이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6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추첨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만약 “과반수 찬성” 및 “같은 수 득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경우 추첨 방식을 활용할 수가 없어 선출 과정을 반복하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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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500, 2020.11.19. 경상남도 김해시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경상남도 김해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영 제11조제4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제10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바, 이 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이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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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세대도 입주자등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인 지역주택조합과 입주자

대표회의 간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지역주택조합이 관리주체인 경우에도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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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법제처 20-0420, 2020.10.6. 민원인

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되는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전제함.)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한 것은 전기, 가스 및 소화 설비 등 건축설비의 종류에 따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어 개별법에서 특정 인력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 인원 이상의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같은 별표 제1호나목의 “기술자”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 기술 또는 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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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 필수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각 목에서는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개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인력일 것 외에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전문가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그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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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85, 2020.9.28.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17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28247호로 개정되면서 공동

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같은 영 별표 1 비고 제2호에 

단서로 신설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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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해당 규정은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는 개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등을 평가하여 겸직 

허용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의미만으로 볼 수는 없고,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

인력 중 해당 법령에서 따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인력에 대해 그 기술

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겸직을 허용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도록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안과 같이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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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474, 2020.11.19.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바, 이때 “입주자등”에는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의 특정 세대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다가 다른 거주지로 

전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입주자등”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등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및 관리규약준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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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고.통지한 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리규약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는 만큼,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를 대표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즉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의 대표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주자등의 의사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을 정하는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해당 세대를 대표하여 

참여할 권리를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라고 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입주자등”에는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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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

법제처 21-0396, 2021.9.14.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가 같은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

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련 용역 및 공사 등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체계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따라야 할 기준인 전자입찰방식이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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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5조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할 때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의 투표, 추천 등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선정 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다양한 선정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법 

제26조제4항 전단의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의무 규정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에서 동시에 신설한 규정(같은 법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의3)으로,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도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동일하게 

전자입찰방식에 따르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제를 해야 하는 대상을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와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 절차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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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291, 2021.7.20.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제2호) 또는 파손·훼손·철거(제3호)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4호)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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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보수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법제처 2018.1.29.회신 17-0660 해석례 참조)이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법제처 2018.11.26.회신 

18-0463 해석례 참조)인바, 양자는 목적과 취지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증축·증설 및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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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287, 2021.6.8.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같은 

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으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참조)로서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말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은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행위의 원인이 가축 사육일 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임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는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제3호),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제5호) 등 그 행위만으로 관리주

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위의 

성질상 그 수행만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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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반면, 이 사안에 해당하는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 사육이라는 행위 자체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축을 사육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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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706, 2018.12.14. 충청남도 천안시

질의요지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신의 세대 앞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를 구획하여 가벽을 세워 

막은 다음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상가의 입주자등이 자신의 점포 앞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를 

구획하여 가벽을 세워 막은 다음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천안시에서는 상가의 입주자등이 상가의 복도에 가벽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는 용도변경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5조제1항제1호),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서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동

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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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에서 “사업계획”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택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공사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서는 공동주택 내부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설계도서인 주단면도 및 평면도에서는 공동주택 내부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는 주택법령에 따라 작성된 공사설계도서에 따른 공동주택 내부 구조의 

객관적 용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신의 세대 앞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를 구획하여 가벽을 세워 막은 

다음 그 부분을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공용부분인 복도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도 아닌바, 결국 해당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를 

의미할 뿐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용도 중의 하나이므로 공동주택 내의 

용도 변경에 관하여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 체계에 반하고, 공동주택 내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단순히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가나 신고를 허용하고 있고, 복리시설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주택법」 제2조제14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제2조제1호다목).

그리고 「주택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공사설계도서인 복리시설의 배치도, 주단면도 및 평면도에서는 복리시설 내부의 구조·

설비, 면적 및 사용형태 등을 작성할 때 전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구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는 복리시설의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작성된 공사설계도서에 따른 복리시설 내부 구조의 객관적 용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상가의 입주자등이 자신의 점포 앞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를 

구획하여 가벽을 세워 막은 다음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신고를 하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도 아닌바, 결국 해당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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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572, 2021.10.15.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문언상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보고한 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서는 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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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하나로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

회의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입주자대표

회의는 이를 검토하여 회계감사 결과의 수정이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의결 전에는 회계감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여 결과가 확정된 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의결 권한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6항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

회의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감사인이 

직접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또는 오등록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인바,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과는 별개로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 의무가 규정되었다 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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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036, 2021.2.24. 민원인

질의요지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된 경우로서,

가.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검토하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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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임대

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의 의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그에 따른 시설 관리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해당 공공임대

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및 그에 따른 시설의 교체.보수 등에 대해 공공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달리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열거한 사항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보관 의무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달리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검토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의 기록.보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의 

과태료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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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597, 2020.12.2. 민원인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나.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제13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위임에 

따른 조항으로, 같은 영 제9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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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감독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관련 절차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가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의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 입장에서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행정법령상 

의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제13호)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독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

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92  2021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193

제
Ⅳ

장
법

제
처

 법
령

해
석

례

참고
자료

1. 경기도 모범 · 상생관리단지 선정현황 ················· 194

2. 공동주택관리 업무 관련 사이트 ························· 195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운영 안내 ············ 199

4.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 201

1. 경기도 모범 · 상생관리단지 선정현황 ··················· 194

2. 공동주택관리 업무 관련 사이트 ·························· 195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운영 안내 ·············· 198

4.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 199



194  2021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참고자료

1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현황

경기도가 공동주택단지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시·군의 추천을 받아 4개 분야(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를 평가하여 287개 단지를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인증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해 오고 있으며, 본 사례집에는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19개 단지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연번 시·군 단 지 명 주 소 세대수 선정연도

1 광명시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양지로 16 1,430

2021

2 평택시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 신흥1로 43 399

3 평택시 힐스테이트 송담 송담1로 65 952

4 남양주시 다산 e-편한세상 자이 다산중앙로 81번길 25 1,685

5 화성시 우림그린빌리지 효행로 265번길 17 642

6 고양시 문촌마을 13단지 대우 일산서구 중앙로 1471 254

7 군포시 삼성마을 시티프라디움 삼성로 59번길 16 342

8 오산시 고현 아이파크 남부대로 430-12 648

9 용인시 보라마을 현대모닝사이드2차 용구대로 1842 771

10 부천시 사랑마을 청구아파트 장말로 137 440

202011 수원시 오드카운티아파트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100 668

12 성남시 위례 호반베르디움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1,137

13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일산서구 일현로 97-11 2,700

2019

14 용인시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0 512

15 수원시 영통 신명동보아파트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87 836

16 고양시 일산신원1,2차아파트 일산서구 일현로8, 원일로3 304

17 용인시 동백동원로얄듀크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7 477

18 김포시 현대힐스테이트1단지 수기로 67-54 1,253

19 부천시 동부센트레빌3단지아파트 안곡로279번길 42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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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관리 업무 관련 사이트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대표번호 : 044-201-4898)

법령검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판례검색

 법원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 http://eminwon.molit.go.kr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를 근거로 설립된 기구로써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법률, 조약, 법령용어, 전자법령집, 판례, 해석례, 심판례,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 안내하는 사이트이며 

법령(3단비교) 등을 문서로 다운로드 가능

  법원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은 시행중인 법령 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 공포법령으로 제공뿐만 

아니라 각급법원의 판례 문헌, 예규 선례 등의 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 가능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및 고시에 대한 각 업무별로 민원신청 및 유사민원에 대한 해석 공개

(신고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국민신문고 또는 

우편을 이용해 신고

- 국민신문고 : “국토교통부” 접수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

(신고처리)  민원 신청 → 국토교통부 접수/검토 → 시·군 통보 → 시·군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국토교통부 

결과보고서 접수/검토 → 결과 및 행정조치 예정 사항 민원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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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http://myapt.molit.go.kr (상담전화 : 1600-7004)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http://namc.molit.go.kr (대표번호 : 031-738-3300)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adc.go.kr (상담전화 : 031-910-4200)

건설기술정보

 건설기술정보시스템 : https://www.codil.or.kr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경기도지식(GSEEK)]

  경기도 평생교육 포털(「GSEEK」) : https://www.gseek.kr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제1항을 근거로 설립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로써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관리행정, 회계, 시설관리 등 관리주체 업무진단서비스, 공동주택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를 근거로 설립된 기구로써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입주민간 생활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업무 수행

  건설기술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포털서비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를 근거로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로서 하자여부의 판정 및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분석·검사, 하자심사 매뉴얼 등의 마련, 하자감정 시 수반되는 사무관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등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조사, 통계, 민원상담, 교육 등 실시

  (경로) 경기도 평생교육 포털 「GSEEK」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공동주택” 검색어 입력

     (과정명) “뚝딱! 함께 만드는 행복아파트” (2017년 12월 개설)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이해, 아파트관리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하자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동영상 강의(8차시)로 구성

     (과정명)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바로알기” (2019년 1월 개설)

     -  교육내용 : 장기수선계획 수립, 수선범위 설정, 항목별 사용기준,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등에 관한 

동영상 강의(10차시)로 구성

     (과정명) “함께 사는 기쁨, 공동주택 회계처리 바로알기” (2020년 12월 개설)

     -  교육내용 : 예산과 결산,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관리, 가지급금과 가수금 정리 등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동영상 강의(10차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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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e투표 : https://e-vote.lh.or.kr  (이용문의 : 1600-700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경기도 홈페이지 : https://www.gg.go.kr

 경기도 전자북 : https://ebook.gg.go.kr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경기도 홈페이지 : https://www.gg.go.kr

  스마트폰, PC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에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맞춤형 

전자투표 서비스

  (경로) 경기도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건축 →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 

감사

  (경로) 경기도 전자북 → 정기간행물 → 본청 → 책이름 검색 “감사사례집”

  (경로) 경기도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건축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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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운영 안내

목적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요인,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하

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노무,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함

운영 개요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

※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지원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구분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관리 안전관리

자문

내용

· 관리규약 개정

· 계약 사무

· 입주자대표회의

· 회계처리 방법

· 자산관리 방법

·  관리비 등 부과,

   징수 방법

·  예·결산 관리방법

· 세무관리 방법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직원 고용절차

· 근로계약

·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

·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구분 해당 사항

제외

대상

①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④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⑤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인 경우

⑦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신청자격 :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등 신청 : 지원 신청서, 동의서* 첨부 필요

* 입주자등 10인 이상(500세대미만 10인, 500세대이상 20인) 동의서 첨부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첨부 필요

  신청방법 

- 전자신청 : 홈페이지 하단 사전 자문 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작성·접수

- 우편·팩스 : 홈페이지 하단 신청서(hwp)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우편 접수

- 유의사항 : 자문 요청 대상의 현황 및 자문 희망 내용 등 구체적 기재

- 보내실곳 : (팩스)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369)

              (우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제2별관 801호 공동주택관리팀) 

  문의처 :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934 / 4899 / 4804 /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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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 자문단

아파트 시설보수공사 어떻게 할지 고민스러우시죠? 경기도에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시설 공사기술 자문 (보공법, 시기 등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내역서, 시방서, 약식도면)

공사 자문 실시(전, 중, 후)

신청
방법

▶ 공사기획 단계

▶ ▶ 기술자문 후

▶ ▶ ▶ 공사 단계

건축시공
내·외벽, 주차장 바닥 재도장 옥상·주차장 

천장 누수 보수 등

토목시공
보도·차도 재포장 오수시설 직관공사 등

전기통신
CCTV교체 및 증설 검토,

변전설비 교체 타당성 검토 등

소방시설
화재 감시 설비 추가 설치,

소방시설 유지보수 자문

건축구조
옹벽 등 구조 안전 진단,

지하주차장 구조 검토

조경관리
전지·병충해 방제, 조경 관리 방안

기계설비
노후배관 교체 및 방식 변경,

난방 방식 변경(중앙·개별)

승강기
교체 범위 검토, 현 상태에 따른 관리 방안

교통
교통사고 예방,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등 점검 및 개선

  신청대상 :   기술자문을 받은 단지 중 공사 예산을 확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당해 년도 

공사 실시가 확정된 보수 공사

  신청대상 : 설계 도서 지원을 받은 단지 중 단일 공종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보수 공사

                    *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3회의 공사품질 자문 실시

  경기도청 홈페이지 > 상단메뉴-분야별 정보 > 도시 주택 > 주택/건축 >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클릭(접속)

   ·  홈페이지 하단의 공동주택 시설 보수공사 기술자문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전자신청서 작성

     (자문 요청 대상의 현재 상태, 자문 받고자 하는 사항 및 보수 방안 등 구체적 기재)

   ·  입주자 대표회의(관리단 포함) 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대표자 직인 날인 후 신청

   ·  FAX(031-8008-4369)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술지원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시설공사 기술자문, 설계도서 작성 지원에 공사자문까지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기술자문 신청 제외 대상

   ·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 또는 공동주택 감사·조사를 받는 경우 등

   ·  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 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

   ·  공동주택 시설 보수 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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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일   2021년 12월(2017년 ~ 매년 발행)

• 발 행 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 편집총괄   공동주택과장  고 용 수

• 편 집 인   공동주택감사팀장  이 호 준

  주무관 최승훈 김연수 황은옥 정민호

  공동주택관리팀장  정 의 정

202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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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16444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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